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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세계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전쟁수행 방식도 과거와는 달리 다양한 무기체계 개발로 합동성

및 통합성에 기초한 전투수행 능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는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질서와 가치에 대한 국민적 열망으로 넘쳐나고

있으며,군(軍)또한 개혁과 변화를 강력히 요구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의 기적을 넘어 진정한 선진국 진입이라는

‘제 2의 도약’을 가속화 하고 있다.이에 우리 군도 현대전(現代戰)수행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국방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전쟁수행 방식의 패러다임(paradigm)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았고,이는 군 조직운영의 변화와 직결되었다.다시 말해 군 조직과 역할이

확대되고 그 기능이 세분화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조직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과 능률성이 우선시 되고 있다.이러한 변화는

감찰관들에게도 해박한 직무지식과 예리한 통찰력을 구비한 전문가다운

새로운 감찰활동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겠다.하지만

1946.6.24육군 감찰병과 창설 이후 현재까지 어느 정도 변화와 발전은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감찰관 인사관리의 문제점과 직무교육의 한계로

전문성이 부족하여 거의 대다수 감찰관이 과거 답습식의 관행적인 감찰활동을

수행해 왔다는 것은 부인(否認)할 수 없는 사실이다.

육군 감찰규정에 “감찰관은 지휘관의 개인참모로서 8대 기능(검열,감사,

조사,소원수리,예방 감찰활동,손망실처리,자율기강,민원업무)수행으로

부대 업무 전 분야에 걸쳐 군 발전 및 전투력 증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이는 감찰의 기능과 감찰관의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이러한 부대 업무 전 분야를 망라한 기능과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감찰관이 다방면에 걸친 해박한 직무지식과 전문성을 겸비해야 함을 강조

하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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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감찰관에게 이러한 능력을

갖추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 아닐까 한다.세계 일류기업과

당당히 경쟁하며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예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미래 기업의 비전(vision)을 책임질 수 있는 인재

선발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선발된 우수한 인재들도 기업 경영방침에

부합된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입사 직후 직무교육을 통해 개인별

특성에 맞는 업무 부서를 선정하고 실무능력 구비 및 소속감을 고취시킨다.

또한 부서에 보직된 후에도 경쟁을 통해 식별된 우수한 사원들은 장기적

으로 기업 이익 창출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과 자기계발

여건을 마련해 주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이렇게 기업의 재원(財源)과

노력이 투자되어 능력이 갖춰진 사원은 자신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은 기업에

보답하고 본인의 성공을 위해 자기 기능(분야)에서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하게

되고 기업은 자연히 이익 창출이라는 결과로 화답(和答)받게 된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한 국내 기업들의 예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조직의

변화와 발전은 인재선발과 관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본 논문

에서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감찰관 역할수행과 감찰활동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감찰기능과 역할,감찰관 인사관리 및 직무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육군과

해․공군 및 선진국군(美육군)감찰제도의 비교 분석을 통해 현행 육군

감찰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국방관리 효율성 제고(提高)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일반 행정부서의 일반적 감사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한데 반해 육군

감찰제도는 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정보 및 자료획득이 제한되어 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연구 범위를 육군 감찰제도 전 분야를 논하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판단하여 해․공군,특히 美육군 감찰제도와 큰 차이점이

있는 감찰기능과 역할,감찰관 인사관리,직무교육 분야로 한정하였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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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제시하였으며,제2장에서는 감찰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考察)을 통해서 감찰의 개념과 기능,육군 감찰제도의 발전과정,군(軍)

감찰제도와 지휘관계를 설명하였다.제3장에서는 감찰기능과 역할,감찰관

인사관리 및 직무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육군과 해․공군 및 美육군 감찰제도

비교를 통한 차이점 분석과 이를 토대로 육군 감찰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제4장에서는 국방관리 효율성 제고(提高)를 위한 육군 감찰

제도 발전방안으로 감찰기능과 역할 제고방안,감찰관 인사관리 개선방안,

감찰관 직무교육 향상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로 육․해․공군 및 美육군의 감찰규정을 통하여

육군 감찰제도와의 차이점을 분석하였고,제한적이지만 수집한 연구논문

자료에서 제시된 육군 감찰제도 발전방안의 타당성을 검증해 보았다.선행(先行)

연구와 육본 감찰실의 2010년 전반기 감찰 직무감사 결과 자료,연구논문 및

관련자료,필자의 3년여 동안의 감찰관 실무경험을 토대로 육군 감찰제도를

감찰기능과 역할,감찰관 인사관리 및 직무교육 분야로 한정하여 그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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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감찰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考察)

제 1절 감찰의 개념과 기능1)

1.감찰의 개념

오늘날 현대 행정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감찰 및 감사라는 용어의 의미를

서양에서는 중세기에 이르러 봉건,전제군주와 제후들이 그들의 도시와 장원

(莊園)의 재산관리를 하는 장부 담당자로부터 회계기록에 관한 진술을 청취

하는데 부터 비롯되었다고 한다.당시엔 회계관리를 담당하였던 사람들의

직무상 성실성을 검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나 오늘날의 감사라는 용어는

감찰감사(監察監査)라는 용어에서 나왔으며 영어의 Audit,Auditing 즉,

‘청취하다’에서 유래 되었다고 한다.

동양에서의 감찰 및 감사라는 용어는 고대 중국의 진(秦),한(漢)시대부터

나타나고 있으며,제도적인 기원은 대간제도(臺諫制度)가 시초이며,이 제도는

중국의 당대(唐代)에는 이 제도를 정비하여 어사대(御史臺)로 불리었고 주요

활동은 조정 관리들의 비행(非行)을 조사하여 규탄하고 시국정치에 관한

논의와 더불어 일반백성들의 풍속을 바로 잡는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기록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국시대 후기 당나라의 감찰제도를 모방하여 도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신라시대의 사정부(司正府)가 당나라의 어사대에

해당하는 것이며,그 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어사대,금오대,감찰사,

사헌부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국가 사정기관을 두어 감찰제도를 시행

하였다.

따라서 동서양의 감찰 및 감사의 언어적 의미와 연원(淵源)을 살펴볼 때

고대 동양의 국가 감찰제도는 서양에서 기원된 Audit(회계감사)기능도

포함되어 있으나 오늘날의 사전적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 감찰활동 즉,‘단체의

규율과 구성원의 행동을 감독하고 살핌’에 주안을 두고 발전된 광의의 감찰

제도로 파악되고 있다.

1)임종선 외 1인(2008),「감찰실(관)전문성 및 독립성 보장 방안 연구」,대전,공군본부,pp.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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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라는 용어는 국어사전에서 ‘감독하고 검사함’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감사를 직무감찰과 회계감사의 합성어로 볼 수 있다.왜냐하면

제 3공화국 헌법에서 회계감사를 담당하던 심계원과 직무감찰을 담당하던

감사위원회를 통합하여 감사원을 헌법기관으로 출범시킨 배경에서도 감사를

직무감찰과 회계감사의 합성어로 본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계감사란 일반적 의미로 ‘어떤 조직의 재정적 활동과 그 수지(收支)의

종말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증하며 체계적으로 검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반면에,직무감찰에 대해서는 아직 명백하게 정의가 내려진 것이 없으나

‘어떤 사람이나 기관이 담당하여 맡은 사무를 감시하여 살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감사원법 제 24조에 감찰의 대상을 피감사 기관의 사무와 그러한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의 직무로 규정한 것을 토대로 직무감찰을 정의해

보면,직무감찰은 ‘피감사 기관과 소속 직원의 활동을 감시하여 그들이 담당

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법에 어긋남이 없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살피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다시 말하면,공공감사에 있어서 회계감사는 ‘피감사

기관과 소속 직원의 재무활동의 합법성을 검사하는 행위’이며,직무감찰은

‘그 이외의 제반 업무활동의 합법성을 조사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2.감찰의 기능

현대 국가의 감찰기능은 소극적,통제적 기능과 적극적,지원적 기능의

역할을 상호 보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조직체로 하여금 건전한 행정을 시행토록

유도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정부 및 행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감찰의 양대 기능 중 소극적,통제적 기능은 주로 경제성 감찰과 합법적

감찰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으며,적극적,지원적 기능은 주로 효과성,

타당성,능률성 감찰 위주로 실시하고 있다.전자(前者)는 전통적 감찰방법을

그대로 이어온 것이라고 볼 수 있고,후자(後者)는 현대 국가의 복잡 다양한

행정 기능을 효과적으로 감시,감독하기 위하여 새로이 발전된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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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군(軍)감찰기능도 합법성에 근거한 전통적 감찰방법과 군 조직과

역할이 확대되고 그 기능이 세분화되고 다양화된 현대적 군의 특성에 맞는

전문성과 효율성,능률성 위주의 감찰방법을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다.

제 2절 육군 감찰제도의 발전과정2)

본 절에서는 육군 감찰제도의 발전과정을 초창기 시대,6.25전쟁기간,

휴전(休戰)이후 현재까지로 구분하여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1.초창기 시대

가.통위부 감찰 총감실 발족(發足)

육군감찰은 1946년 6월 24일 당시 美 군정하 과도정부의 통위부 감찰총감실로

발족되어 감찰업무에 대한 체계를 수립함과 동시에 창군도상의 국방경비대에

대한 군기확립과 비위(非違)예방에 주력하였다.

나.국방경비대 감찰처 개편(改編)

1947년 7월 3일 국방경비대 총사령부 기구 확장에 따라 감찰처가 새로

설치되었고,1947년 7월 15일 통위부 감찰총감실이 해체되어 국방경비대

총사령부의 감찰처로 통합,개편됨으로써 창군직후 초창기의 육군발전에

이바지 하였다.이때의 감찰관 양성은 부족한 감찰관의 보충을 위하여 전방

부대에서 우수한 장교 14명을 선발하여 제1기 감찰관 교육을 1948년 1월 1일

부터 1개월 동안 실시후 각 사단 및 특별부대에 배치한 것이 최초 감찰관

양성 배치였다.

다.육군본부 감찰감실 발족(發足)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정부조직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방부 직제령(職制令)에 의거 국방경비대 총사령부가 육군본부로 개칭되고

감찰처는 감찰감실로 개편되면서 행정과,검열과,조사과,회계과로 편성

발족되었다.이때의 감찰관 확보는 1949년 2월 15일부터 제2기 감찰관(10명)

2)유용택(2006),「육군 감찰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공주대학교,pp.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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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동년 4월 15일부터 제3기(31명)교육을 실시하여 수료후 추가 배치

함으로써 감찰활동 수행능력을 강화하였다.

2.6.25전쟁기간

가.전시(戰時)임무로 전환

1950년 6월 25일 북괴의 기습남침으로 전투가 개시되자 감찰은 전투지구

(戰鬪地區)에서의 작전비행(非行)방지를 비롯하여 임무수행을 저해하는

일체의 장애 제거에 총역량을 집중하였고,초기 전세불리(戰勢不利)로 육군

본부가 남하(南下)함에 따라 1950년 7월 14일 대전,대구를 거쳐 부산으로

이동하였으며,이어 북진(北進)이 개시되자 1950년 10월 9일 서울로 환도하여

계속 전시 감찰임무를 수행하였다.

나.감찰분실 설치

아군(我軍)이 38선을 넘어 계속 북진함에 따라 전투활동의 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1950년 12월 3일 평양지구에 감찰분실을 설치하고 감찰관

4명을 파견하였다.그러나 중공군의 불법개입으로 전세(戰勢)가 악화되어

후퇴함에 따라 1950년 12월 22일 감찰감실을 대구로 이동하였고,1951년 1월 6일

부산지구에 1951년 3월 14일 경인지구에 각각 감찰분실을 설치하여 군수지원

부대와 전투부대에 대한 밀접한 감찰활동으로 전투력 증강 및 유지에 이바지

하였다.

전쟁개시 이후 감찰관의 희생과 타(他)병과 전출 등으로 인한 인원손실과

부대의 증․창설 등으로 인한 감찰관 부족으로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되자 1951년 1월 7일부터 1주간씩 60명을 단기(短期)교육하여

각부대에 배치하였다.

다.여론청취 강화

1952년 3월 11일 감찰감실에 여론청취과를 신설하여 검열수행 과정에서나

또는 개별적인 여론청취 등으로 전부대에 대한 부당한 제요소를 사전에

시정,제거함으로써 군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으며,감찰감실은 행정과,검열과,

조사과,여론청취과로 개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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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휴전(休戰)이후

가.평시(平時)임무수행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의 성립으로 군의 임무가 전투위주에서 정병

(精兵)위주의 교육훈련 및 정비 등으로 전환됨에 따라 감찰활동도 휴전과

더불어 야기되기 쉬운 부정(不正)과 이에 관련된 제반사고의 방지,군(軍)

운영상 효과적인 방책의 수립,건의 등의 명시된 임무 위주로 활동함과 아울러

유능한 감찰관 육성과 기구강화에 주력하였다.

나.조달(調達)검열 기능수행

1954년 3월 1일 여론청취과를 해체하여 그 기능을 조사과에 통합하고

조달검열과를 신설하여 군수조달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함에 따라 감찰은

행정과,검열과,조사과,조달검열과로 개편되었다.

그 후 제 1군 사령부 및 제 2군 사령부가 창설됨에 따라 소관(所管)감찰

참모부를 신설하여 감찰기구를 확충 및 보강하였고,1954년 5월 20일 서울

감찰분실을 설치하여 감찰활동을 강화하였다가 육군본부가 서울로 복귀함에

따라 감찰감실로 복귀하였다.

다.참모총장 개인참모 기능수행

1951년 1월 1일 육군본부 일반참모부장 제도 설치 등 전반적인 기구개편에

의하여 감찰감은 참모총장 직속의 개인참모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으며,일반 및

특별검열 형식으로 육군이 지향하는 목표달성을 저해하는 제법규 및 명령

지시에 위배되는 제반사항을 단호히 색출,시정,쇄신하여 군기확립에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아울러 감찰감실은 검열과,조사과,조달검열과,행정실로

조정되었으며,기획과를 신설하여 기획 및 분석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감찰

지원 업무를 강화하였고,1962년 2월 15일 조달검열과를 해체하고 그 기능을

검열과에 통합함으로써 기획과,검열과,조사과,행정실로 조정되었다.

라.감찰기능 통합 및 회계감사기능 일원화

1965년 7월 1일 당시까지 육군본부 각부,감실에 위임되어 있던 감찰기능을

참모총장 직속으로 환원시키고,각 군단 및 관구사령부의 감찰참모부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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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육본 군수참모부에 설치되었던 감찰실 기능을 1965년 12월 30일부터

일부 제한시켜 자체 예방활동과 조사업무만을 취급토록 함으로써 종래 군수

참모부장에게 위임되었던 군수검열권을 감찰감실로 귀속(歸屬)시켰으며,

회계감사의 효율성을 제고(提高)하기 위하여 그동안 회계감사를 주관하던

회계감사단을 1971년 1월 1일 해체하고 그 기능을 감찰감실로 통합함으로써

회계감사기능을 일원화 하였고,이에 따라 감찰감실은 검열1과,검열2과,

조사과,심리조사과,행정실로 증편되었다.

마.자율기강 업무 및 민원업무 접수

서정쇄신(庶政刷新)운동의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인사참모부에서 담당해오던 자율기강 업무를 1973년 6월 1일부터 인수,

주관하게 되었으며,1974년 4월 1일부터 부관감실에서 담당해오던 민원업무를

감찰에서 인수하여 감찰과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다가 조사과로 이관되었다.

바.검열기구 통합 및 회계감사기능 강화

1975년 4월 1일 000계획에 의거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에서 주관하던 전투

준비태세 확인검열과 지휘검열단에서 시행하던 지휘검열을 폐지하고 이 두

검열기구를 해체,감찰감실과 군사령부 감찰참모부에 통합,증편시킴으로써

육군의 검열기구를 일원화 하였으며,1978년 9월 1일 감찰과를 기획과로,

검열1과는 검열과로,검열2과는 회계감사과로 각각 개칭하였으며,1979년

3월 1일 회계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계감사과를 회계감사 1과와 2과로

분리,증편하였다.

사.감찰감실 축소(縮小)개편(改編)

전투부대의 전력증강을 위한 육군 기구개편 계획에 의거 1983년 2월 1일부로

감찰감실 일부 기구를 축소하고 임무를 수정하였다.즉,기획과와 행정실을

통합하여 감찰과로,회계감사 1,2과를 조정 통합하여 감사과로,심리조치과를

해체하여 그 중 손망실업무를 조사과에 통합하여 조사심리과로 개칭하였으며,

아울러 감찰 제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연구분석실을 잠정적으로 편성,

운영하였다.



-10-

아.기구(機構)통합

잠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손망실업무를 분석하던 연구분석실(심리조치과로

통칭)을 조사과와 통합한 1983년 조치를 1990년 4월 26일부로 현실화하여

조사심리과로 임무 및 기능을 통합하였다.

자.감찰감실 축소(縮小)편성 및 추가 보강

정부기구 축소개편 계획에 의거 1995년 3월 6일 육군 일반명령 제1호에 의거

감찰과와 조사과를 축소하여 계획조사과로 통합하고 검열과와 감사과는

그대로 존속시켰으나 정원의 40%를 감축하였다.그 이후 육군본부 자체

조직분석 결과 감찰감실 임무와 기능에 비해 조직이 너무 축소되어 임무

수행에 제한을 받게 되자 1997년 8월 1일부로 계획조사과를 감찰과와 조사과로

분리하고 예방활동장교를 포함하여 인원 4명이 보강되어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그리고 2004년 12월 1일 감사과를 감사 1,2과로 구분하였고,2005년

6월 1일에 인사검증담당관실의 편제직위를 인사참모부에서 감찰감실로 전환

하였으며,2006년 4월 1일부로 감찰감실 명칭을 감찰실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창군(創軍)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육군 감찰제도 발전과정을 설명

하였다.이러한 발전과정을 거친 현재의 감찰실 편성은 수행해야할 임무와

주변 환경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개편되어 왔다고 할 수

있겠다.앞에서 설명한 육군 감찰제도의 발전과정을 토대로 감찰기구의 변천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 쪽의 도표(표 2-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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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위부 감찰 총감실(’46.6.24)

⇩

국방경비대 감찰처(’47.7.15)

⇩

육군본부 감찰감실(’48.8.15)

⇩

행정과,검열과,조사과,회계과 ’48.8.15

여론청취과 신설 ’52.3.11

여론청취과 해체(조사과에 기능통합),조달검열과 신설 ’54.3.1

기획과 신설 ’59.1.1

조달검열과 해체(검열과에 기능통합) ’62.2.15

검열과 증편(회계 및 인력감사 기능 인수)

심리조치과 신설
’71.1.1

자율기강 업무 인수(인사) ’73.6.1

민원업무 인수(부관) ’74.4.1

지휘검열 기능 인수(작전) ’75.4.1

회계감사과 증편(2개과) ’79.3.1

기획과,행정실 통합(감찰과)

회계감사과 1,2과 통합(감사과)

조사과,심리조치과 통합(조사심리과)

연구분석실 잠정편성

’83.2.1

조사심리과 임무 및 기능 통합 ’90.4.26

감찰과,조사과 통합(계획조사과) ’95.3.6

계획조사과 분리(감찰과,조사과) ’97.8.1

감사과 구분(감사 1,2과) ’04.12.1

인사검증담당관실 편제직위 전환

(인사참모부 ⇒ 감찰감실)
’05.6.1

감찰감실 명칭변경(감찰감실 ⇒ 감찰실) ’06.4.1

(표 2-1)육군 감찰기구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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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군(軍)감찰제도와 지휘관계

지휘관과 참모는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여야 한다.”라는 동일 목적을 가진

군사적 단일체이다.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참모는 지휘관이 지휘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보좌하여야 한다.

참모는 지휘관의 임무수행 그리고 결심수립을 보좌하기 위하여 편성,운용

되는데 통상 일반참모,특별참모,개인참모로 구분된다.일반참모는 부여받은

업무분야에 대한 지휘관의 주무참모로서 부대의 활동을 계획,조정,통제 및

감독함으로써 지휘관을 보좌함은 물론 참모 상호간에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지휘관을 보좌하며,또한 부대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통합한다.특별참모는 일반참모의 업무분야 보다는 좁지만 그 분야에 포함

되어 있는 기술적인 분야,행정적인 분야 및 특정 병과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지휘관을 보좌하며,일반 참모업무와 관련된 활동은 일반참모에 의해 조정 및

통합,감독을 받는다.개인참모는 지휘관이 직접 조정하고 통제하기를 요망

하는 업무 또는 특정분야에 관하여 지휘관을 보좌하고 부여받은 업무에

관하여 지휘관에게 직접 보고한다.3)

본 절에서는 육․해․공군,선진국군(美육군)의 감찰관이 앞에서 언급한

세가지 유형의 참모 중에서 지휘관과 어떤 유형의 지휘관계를 갖고 있으며,

감찰제도권내에서의 감찰관 수행임무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1.육 군4)

감찰관은 소속 지휘관의 개인참모 역할을 수행하며,지휘관의 지휘권 범위

내에서 활동하되,섬세한 균형을 유지하고 또한 동시에 충분히 독립적이어야

하고 지휘관이 신임할 수 있는 대표자이고 신뢰하는 조언자이며 지휘관과

직접적인 접촉을 유지한다.그리고 감찰관은 감찰훈(監察訓)인 정심(正心),

정도(正道)와 「감찰관 신조(信條)」를 행동으로 실천하여 부정적 의식을

배제하고 겸손,정직,성실한 복무자세를 확립한다.「감찰관 신조(信條)」는

다음 쪽 도표(표 2-2)와 같다.

3)이병우(2003),『지휘관 및 참모업무』,대전,육군본부,pp.2-1,2-23～25

4)육군 감찰실(2008),『감찰규정(육규 910)』,대전,육군본부,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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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감찰관으로서 항시 위국헌신(爲國獻身)의 자세로 전투적 사고를

견지하고 전투력 저해요인을 발굴(發掘)시정케 하여 전투준비태세

완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나는 청렴결백(淸廉潔白)한 생활태도와 겸손,정직,성실한 복무자세로

제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군의 귀감(龜鑑)이 되겠다.

•나는 감찰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불의(不義)와 정실(情實)을 단호히 배격

(排擊)하며 오직 법규와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公明正大)하게 처리하고

그 책임을 감수하겠다.

(표 2-2)감찰관 신조(信條)

감찰제도권내에서의 감찰관 임무는 법규 및 하명(下命)에 따른 검열,감사,

조사,소원수리,예방 감찰활동,손망실처리,자율기강 및 민원처리 업무 등을

통하여 각급부대의 임무수행 상태를 평가하고 군기,사기,능률 및 회계 등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리 분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 및 조치함으로써 지휘관을

보좌한다.

2.해 군5)

감찰관은 소속 지휘관의 개인 및 특별참모 역할을 수행하며,감찰제도권

내에서의 감찰관 임무는 육군과 동일하다.

3.공 군6)

감찰관은 독립 전대급 이상 부대에서 지휘관을 보좌하는 특별참모 역할을

수행하며,정의(正義),청렴(淸廉),신뢰(信賴)를 핵심가치로 삼아「변화와

발전을 선도하는 신뢰받는 감찰」이라는 비전(vision)을 가지고 공명정대한

감찰활동을 통하여 지휘권을 보장하며,감찰제도권내에서의 감찰관 임무는

육군과 동일하다.

5)해군 감찰실(2010),『해군 감찰규정(8-0-1-규01)』,대전,해군본부,p.113-7

6)임종선 외 1인(2008),앞의 논문,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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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진국군 (美 육군)7)

감찰관은 전시(戰時)임무의 조직을 지휘하는 장성급 장교의 개인참모로서

역할을 수행한다.감찰관과 지휘관 사이의 신뢰 및 믿음은 지휘관과 참모간에

확립된 비밀관계 이상이며,감찰관과 그 사무실의 인원,재산 및 운영에

대하여 외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지휘관의

지휘통제 하에 별도로 남아야 한다.또한 감찰관은 지휘관의 눈,귀,목소리 및

양심을 넓히고 지휘관의 전적인 신뢰를 받아야 하며,효과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감찰관은 지휘관의 목표,예상,기준,비전(vision),운영방법 및 성격을

이해해야 한다.특히 감찰관은 지휘관의 절친한 친구(지휘관이 전적으로

신뢰하며,전시 및 평시에 부대의 모든 상황에 대하여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며,감찰관은 부대의 모든 상황에 대한 감찰 관찰결과,

발견사항 및 영향을 지휘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고,지휘관은 감찰 개념 및

제도에 대하여 배우고 이해해야 하며 감찰관에게 부대 지원에 대하여 기대

하는 것을 교육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감찰관은 공평하고 정당하며 객관주의적 진상조사 및 문제 해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의 연장이라는 사실과 맹세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명백하게 구분해야 하며,동시에 감찰관은 감찰지원을 요청하는 인원이 설사

지휘관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인원일 지라도 지속적으로 요청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충분이 독립적이어야 하고 지휘관은 감찰관의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이러한 구분을 이해해야 한다.

5.차이점 분석

앞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감찰관과 지휘관과의 지휘관계는 육군과

美육군은 지휘관의 개인참모로서 역할을 수행하고,해군은 개인 및 특별

참모로서,공군은 특별참모로서 각각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주목할 점은 감찰관 임무수행에 있어서 美육군은 육군에 비해 동일한 개인

참모로서 역할을 수행하지만 지휘관에게 감찰관에 대한 독립성을 명시함

으로써 감찰활동의 여건을 명확히 보장하고 있다.반면에 해군은 개인참모 외에

7)Army Regulation,InspectorGeneralActivitiesand Procedures,Washington,Headquarters

DepartmentoftheArmy,2007,p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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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참모 역할을 병행하게 하고,공군은 개인참모가 아닌 특별참모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육군과 美육군에 비해 감찰활동에 대한 독립성 보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하겠다.따라서 군 발전 및 전투력 증강에 기여하는

감찰관 본연의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美육군의 감찰관과 지휘관의 관계처럼

지휘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독립성이 보장된 가운데 지휘관을 보좌하는 감찰관

역할 수행을 위한 지휘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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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선진국 군(美 육군)과 한국군의

감찰제도 비교 분석

본 장에서는 육군과 해․공군,美육군 감찰제도의 감찰기능과 역할,감찰관

인사관리,감찰관 직무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감찰제도가 서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참고로 선진국군은 자료수집의 제한으로

美육군에 국한(局限)해서 비교 분석했음을 언급해 둔다.

제 1절 감찰기능과 역할

1.육군의 감찰기능과 역할

육군 감찰은 크게 8대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세부기능은 각급부대의 임무

수행 상태를 검열하여 결과를 보고하고,금전,물품 및 사업회계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보고하며,하명(下命)사항을 조사하고 결과 및 조치를

건의하고,소원(訴願)및 진정(陳情)처리로 개인의 권익(權益)을 보호하며,

예방 감찰활동을 통해 사고와 부정(不正)및 비능률적인 요소를 사전에 방지 및

시정토록 하고,금전,물품의 손망실에 대한 처리를 하며,자율기강 및 민원

(民願)업무를 수행하고,외부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다.8)

앞에서 설명한 8대 기능은 검열,감사,예방 감찰활동,조사,소원수리,

민원,손망실 처리,자율기강 업무이며,그 수행역할은 아래에서 기능별로

제시하였다.

가.검열업무9)

검열이란 법규 및 하명에 의거 지정된 부대의 부여된 임무수행과 군(軍)

운영상의 경제성,효율성 등에 대한 평가 분석을 통하여 발견된 모순점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지휘관의 감독 및 평가수단을 말하며,군령(軍令)분야의

전비태세 검열과 군정(軍政)분야의 지휘검열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8)육군 감찰실(2008),『감찰규정(육규 910)』,대전,육군본부,pp.7～8

9)육군 감찰실(2006),『감찰업무 참고』,대전,육군본부,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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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비태세 검열은 합참 주관으로 작전지휘를 받는 주요 작전부대(예속부대

포함)및 작전계획상 지원․배속부대를 대상으로 평시 작전수행,전투준비태세,

작계임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지휘검열은 육본

감찰실 주관으로 지휘감독을 받는 부대(예속부대 포함)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부대관리 및 운영,전시 부여된 임무수행 및 지원능력 평가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데 검열대상은 군단 및 직할대이며,사․여단급 부대는 1․3군사령부 및

2작전사령부 감찰실 주관으로 실시한다.

나.감사업무10)

감사란 회계보고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타인이 작성한 각종

회계기록을 검사하고 조사하는 것으로 수입과 지출의 결산과 금전,물품,

부동산 및 기타 재산에 대한 회계통제의 적절성과 관리상의 능률 및 기록의

정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체계적인 감사활동을 말한다.

감사의 목적은 감사대상 기관의 회계처리와 행정운영의 합법성,경제성,

능률성을 종합 분석하여 회계상의 비위(非違)와 군 전투력 증강에 저해요인이

되는 사항을 적출(摘出),회책법에 의거 변상,시정,주의,징계처분 요구 등으로

그 비위를 직․간접적으로 시정케 한다.

감사 대상부대 및 기관은 육군의 전부대(군인,군무원,예비군)와 군과

관련된 업체 및 민간인,관할부대의 감독에 속하는 기관 및 단체이다.

다.예방 감찰활동11)

예방 감찰활동이란 관찰,입회,감독 및 서류 심리 등의 방법을 통해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독수단을

말하며,그 목적은 관련법규,규정과 방침,지휘관의 특정 관심분야에 대한

구현 방책과 실행 정도를 관찰하여 비합리적이고 비능률적인 사항과 취약

요소를 발견하여 이를 제거함으로써 사고 미연 방지와 부대 발전을 도모

함에 있다.

예방 감찰활동은 계획 예방감찰활동과 특별 예방감찰활동으로 분류되는데,

10)육군 감찰실(2006),앞의 책,pp.25～26,29

11)위의 책,pp.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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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예방감찰활동은 지휘관할 부대 및 분야에 대한 계획된 활동으로 연간

계획에 의거 피검부대에 활동시기를 예고한 후 실시하며 부대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고,특별 예방감찰활동은 수시 지휘관 하명(下命)에 의거 특정

부대 및 분야에 대하여 불시에 실시한다.

활동범위는 인적,물적,민원소지 등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비합리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해부대에 대한 지휘권 범위내에서 실시하며,편제상

지휘를 받는 예․배속부대,수임군 부대장의 지휘통제를 받는 지역 및 직장

예비군부대,훈련계획에 의거 배속되거나 소집된 부대,상급부대에서 위임된

부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예방 감찰활동 절차는 아래 도표(표 3-1)와 같다.

①임무수령 ⇨ ②계획수립 ⇨
③계획보고

(승인)
⇨ ④활 동 ⇨

⑤결과보고 ⇨
⑥조치지시
(참모협조,지시)

⇨
⑦조치결과

확인
⇨

⑧예방활동

분석

(표 3-1)예방 감찰활동 절차

라.조사업무12)

조사는 하명(下命)에 따라 해당부대의 관리 및 운용의 불합리,직무상의

비위(非違),공사간의 품위손상,특정사항의 진상 및 경위 등을 규명하고

시정책을 건의하는 행위를 말하며,그 목적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여

사건의 성질과 상태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개선책을 강구하여 군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고 소추(訴追)나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조사의 범위는 행정 및 작전 등 부대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으로 예산

편성,관리,집행,운용실태와 군기,사기,복지,병영생활 상태,공적 및 사적

행위(불건실,부정,비행,부주의 등),작전 및 교육훈련,각종 장비 및 물자

관리,기타 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조사 명령권자는 감찰관을 둔 각급 지휘관이며 감찰관이 없는 부대 지휘관은

감찰관을 둔 상급 지휘관에게 조사를 상신할 수 있고,조사 관할권은 지휘

12)육군 감찰실(2006),앞의 책,pp.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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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내의 예․배속 부대이며,감찰조사와 사법수사의 차이점은 아래 도표

(표 3-2)와 같다.

구 분 본 질 발 단 성 질 목 적

감찰조사 행정조사 지휘관 하명 임 의
․행정결함 시정

․행정기능 촉진

사법수사 범죄수사 단 서 강 제
․소 추 (訴追)

․처 벌

(표 3-2)감찰조사와 사법수사의 차이점

마.소원수리(所願受理)13)

소원수리는 불법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침해된 개인 기본권익에 대한

구제 요구 및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를 제기하는

행위를 말하며,그 목적은 군에 복무하는 개인의 애로 및 소원을 조치하여

개인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제반 불합리한 요인을 제거하여 부대 발전을

도모함에 있다.

바.민원(民願)업무14)

민원은 육군의 부대를 대상으로 하여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공공기관

제외)가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체의 청원사항을 말하며,그 목적은 각급

부대가 민원사무를 신속,친절,공정,정확히 처리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도모와 봉사행정의 구현에 기여함에 있다.

민원접수는 문서,구술 및 전화,인터넷 및 FAX에 의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된 민원은 처리 주무부대(서)에 이첩하고 이첩받은 부대(서)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해야 한다.접수민원 처리절차는 아래 도표(표 3-3)와 같다.

①국민신문고 입력(민원담당관)⇨②민원서류 검토⇨③처리부대(서)결정⇨

④처리지시문 작성/이첩⇨⑤부대(서)장 결재/민원처리⇨⑥민원인에게 처리

결과 회신/처리결과 보고⇨⑦처리결과 국민신문고에 입력(민원담당관)

(표 3-3)접수민원(民願)처리절차

13)육군 감찰실(2006),앞의 책,p.75

14)위의 책,pp.91～93



-20-

사.손망실(損亡失)처리15)

손망실이란 외형의 손괴(損壞),변질 등으로 물질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본래의 용도상실에 의한 손해와 정당한 법률상의 원인 없이 수량의

감소 또는 멸실된 상태(단,자연감모는 제외)를 말하며,그 처리 목적은 육군의

관리하에 있는 금전,물품 및 회계서류의 훼손,망실 또는 손해가 발생시에

행정정리(발생부대)및 조기 국고회복을 기하는데 있다.

손망실 처리 대상은 재고조사 결과 동종의 품목 상호간 재고조정 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된 경우,실재량이 장부의 기록과 차이가 있어 관계회계

공무원의 귀책(歸責)사유에 기인(起因)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정당한 원인에

근거함이 없이 망실 및 훼손현상이 발생되어 가치 감소가 손실이라는 형태로

파악되는 경우(비정상 원인에 의한 손망실)에 손망실 처리해야 하며,손망실

처리 계통도는 아래 도표(표 3-4)와 같다.

국 방 부

(전비품검사위원회)

판정
감 사 원

(감사위원회)
⇆

청구

명령서 ↓ ↑ 보고서

육본 및 예하부대
(손망실심의위원회)

명령서 ↓ ↑ 보고서

재 무 관,
물 품 관 리 관

장부정리(보고내용 확인)

↓ ↑ 손망실 보고(지체없이)

물품출납공무원 물 품 운 용 관 계약담당공무원

↑

물품사용공무원

(표 3-4)손망실 처리 계통도

15)육군 감찰실(2006),앞의 책,pp.117,11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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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율기강 업무16)

자율기강은 육군의 전 장병 스스로가 제법규를 준수하여 각종 비합리적인

요소를 제거하고,상․하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군 내부의 결속을 공고히

함으로써 생동감과 활력이 넘치는 병영풍토를 조성,군 본연의 상을 정립하기

위한 자율적인 군기강 확립 활동을 말하며,업무의 성격은 인간의 내적요소에

대한 기강혁신 활동으로써 부조리․비리 등 부정적 의식을 배제하고 자발적,

긍정적,전향적 사고와 시행을 추구하고 자율성 고취로 활기찬 병영기풍을

진작시키는데 있다.

자율기강 업무는 군기강 확립업무,부패방지 업무,공직윤리 업무로 구분

되는데,군기강 확립업무의 목적은 자율적인 법규준수와 각종 비합리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군 본연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며,부패방지 업무의 목적은

자체 실정에 맞는 부패방지 실행계획을 수립,시달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부패방지 대책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국방행정을 조기에

달성하는 것으로 그 추진중점은 행정과정의 투명성 보장 및 국민참여 확대,

부패유발 원인인 각종제도 및 환경개선,반부패 교육 및 홍보 지속 실시로

공직자 의식개혁,부패 행위에 대한 철저한 적발 및 엄정한 조치에 두고

있다.또한 공직윤리 업무의 목적은 공직자의 재산등록,병역 및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는데 있다.

2.해․공군 및 美육군의 감찰기능과 역할

해․공군은 육군과 감찰기능과 역할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상이한 기능 및

역할 위주로 알아보고,美육군의 감찰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가.해 군

해군 감찰은 육군의 8대 기능과 역할 외에 추가로 업무 인계․인수 확인과

안전에 관한 업무수행 상태를 감독 및 확인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6)육군 감찰실(2006),앞의 책,pp.15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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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인계․인수17)는 전 부대(서)장의 직무(職務)교대시 작성되는 업무

인계․인수 결과 보고서의 작성기준,직무교대 요령 및 보고요령을 규정하고

업무 인계․인수로 인한 물의가 없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감찰관은

업무 인계․인수 입회 확인요청이 있을시 업무 인계․인수 이상유무를 확인

하고 인계․인수 결과보고서에 서명 날인(捺印)한다.대상부대(서)장에 대한

입회(立會)확인관은 아래 도표(표 3-5)와 같다.

대 상 부 대 (서)장 입 회 확 인 관

해군본부 직할부대장 및 각 참모부(실)장 해군본부 감찰실장

작전사령부 예하 함대급 부대(서)장 작전사령부 감찰실장

해병대사령부 예하 사․여단급 부대(서)장 해병대사령부 감찰실장

각 함대 예하 부대(서)장 및 함․정장 각 함대사령부 감찰실장

해병대 1․2사단 및 6여단 예하 부대(서)장 각 사․여단 감찰실장

군수사령부 예하 부대(서)장 군수사령부 감찰실장

기타 예하 각 부대(서)장
각 부대 감찰실장

(또는 편제상 감찰기능 겸무직 참모)

(표 3-5)업무 인계․인수 대상부대(서)장에 대한 입회 확인관

안전에 관한 업무수행 상태 감독 및 확인18)은 해군의 인적․물적 자원의

손실(損失)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군의 전투력 보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해군본부 감찰실장은 안전업무의 계획수립 및 시행 상태를

감독하고 기술 분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안전검열 결과 및 각종 안전사고 통계 분석에 대한 자료를 관리

유지하는 책임이 있다.감찰관은 전임(專任)안전관에 임명되어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수립과 시행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자대(自隊)실정에 맞는

각종 안전표준의 내규화,사고조사,원인분석,시정조치 및 교훈전파,안전

검열,지도방문 및 평가,안전교육 및 훈련,안전 계몽활동,안전위원회 운영,

기타 사고예방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17)해군 감찰실(2010),『해군 감찰규정(8-0-1-규01)』,대전,해군본부,pp.113-47～48

18)해군 감찰실(2010),『해군 감찰규정(8-0-4-규01)』,대전,해군본부,pp.113-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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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공 군

공군 감찰은 육군의 8대 기능과 역할 외에 추가로 지도방문을 조정․통제19)

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지도방문계획을 조정․통제하기 위하여 ‘조정․통제

심의회’를 구성하는데 공군본부는 위원장에 감찰실장,위원들은 검열과장,

감사과장,안전과장,소요제기 부․실․단 선임처(과)장,간사는 감찰과장

으로 구성되며,예하부대는 공군본부 심의회에 준하여 구성된다.심의회는

위원장이 분기,수시로 구분하여 소집․운영하고 지도방문 조정․통제 기준은

아래와 같다.

•불필요한 지도방문 배제(排除)및 하급부대 적극 위임

•합동 지도방문제 운영 및 표본 지도방문제 활용

•지도방문의 횟수,부대 수,인원,기간 등 축소 조정

감찰실장은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도방문을 승인 없이 실시한 자,

출장증 및 지출의결서에 대한 감찰실장 통제 날인(捺印)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출장증을 발행하거나 여비(旅費)를 지급한 자,지도방문 관련 피(被)방문

부대(서)장으로부터 접대수수(收受)행위자는 경고 처분할 수 있다.

다.美 육 군

감찰관들이 부대의 사기,준비태세 및 작전시 전쟁수행능력을 증대시키려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수행하는 4가지 감찰기능(교육 및 훈련,감찰,지원,

조사)과 전방위(FullSpectrum)작전 및 합동작전간 감찰관의 역할,그리고

이러한 감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범세계 자동화

정보통신망인 감찰넷(IGNET)을 통한 정보관리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1)교육 및 훈련기능(TeachingandTrainingFunction)20)

1778년 美육군 소장 본 스투벤(VonSteuben)에 의해 美육군 감찰제도가

제정된 이후로 훈련은 감찰활동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감찰관은 혁명기에

본 스투벤 장군에 의해 군인을 훈련시키는 주무교관으로서의 역할에만 한정

19)공군 감찰실(2009),『감찰․검열․감사업무(공군규정 6-1)』,대전,공군본부,pp.17～18

20)ArmyRegulation,InspectorGeneralActivitiesand Procedures,Washington,Headquarters

DepartmentoftheArmy,2007,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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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고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군기강이 확립되고 전투태세를

갖춘 부대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있어 지휘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였다.감찰관은 육군제도,처리과정,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을 교육하고,감찰제도 운영 및 감찰이 아닌 활동에

관련된 특별기준,의무,절차 및 제도에 관하여 감찰관이 아닌 인원들을

훈련시킬 책임이 있다.감찰제도의 효율성은 넓은 의미에서 감찰관이 아닌

인원들에 대한 수용성(受容性)을 의미한다.그러므로 감찰관은 지휘관 및

예하 부대원들에게 감찰관의 임무수행 방법을 교육해야 하고 그들이 감찰

제도의 목적,기능,방식,이점(利點)및 제약(制約)에 대해 숙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예비 지휘관과정(precommandcourse),장교 전문양성

프로그램(officerprofessionaldevelopmentprogram),부사관 양성 프로그램

(NCOdevelopmentprogram),전입 장교 및 부사관에 대한 브리핑(newcomer

briefing)및 기타 활동에 관계된 감찰교육은 전반적인 감찰제도를 설명한다.

감찰제도에 대한 교육의 불이행은 지휘관 및 예하 부대원들이 감찰기관을

단순히 활용하지 않거나 오용(誤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또한 감찰관은

감찰활동 중에 얻어진 교훈과 권장사항,모범사례를 전파해야 한다.

(2)감찰기능(InspectionsFunction)21)

감찰관은 지휘관의 지침에 의거하여 부대감찰계획의 일환으로 감찰계획을

개발하고 시행하는데,감찰계획에 포함될 잠재적 감찰사항에 대한 우선 감찰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계획적인 과정을 수행한다.감찰관은 감찰 가능한

과제를 확인하기 위해 지휘관의 지침,임무과제 목록(METL),감찰조치요청서

추세 분석자료,예하 지휘관 및 기능적 참모 발의(發議)로부터의 자료,분기

훈련 요약자료,부대 상황보고서,부대 소식지,감찰관의 관찰결과 등을 참고로

부대의 총괄적인 준비태세에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감찰관이 평가

할 수 있는 부대내 잠재적인 제도적 문제에 초점을 둔 중요하고 결정적인

감찰과제를 관리 가능한 양만큼 개발한다.제도적 문제는 제도가 하나의

파이프라고 한다면 파이프 자체에 있는 다수의 장애물 또는 방해물 때문에

물이 흐를 수 없게 만드는 문제점을 말한다.감찰과제는 부대 전체의 흐름을

21)ArmyRegulationop.cit.,pp.42～44,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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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하고 결과적으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제도적

문제에 초점을 두고 선정해야 한다.

감찰관은 일반감찰,특별감찰,후속감찰의 3가지 유형의 감찰을 수행하는데,

일반감찰은 기관 또는 부대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감찰이며,특별감찰은

제도적 문제에 초점을 맞춘 감찰로 감찰이 대체로 조직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감찰수행의 우선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후속감찰은 감찰결과 제시된

해결책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감찰의 중요한 최종 과정이다.감찰은

아래의 7가지 사항을 수행한다.

① 반복되는 규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결함의 정도를 측정하며,문제

분야의 근원(根源)을 찾는다.

② 제도적 문제를 추적한다.

③ 제도,과정 및 절차를 교육시킨다.

④ 시정조치에 대한 책임을 확인한다.

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전파한다.

⑥ 감찰 대상자,그리고 적합할시 감찰 수행자를 훈련시킨다.

⑦ 적합할시 건의사항을 제시한다.

앞에서 설명한 감찰기능 수행은 준비-실행-완료단계라는 감찰과정(Inspections

process)을 통해 수행되는데,준비단계는 연구(Research),개념개발(Develop

theconcept),지휘관의 개념 승인(Commanderapprovestheconcept),세부

계획(Planindetail),훈련(Trainup),사전 감찰 방문(Preinspectionvisit)

순으로 이루어지고,실행단계는 부대방문(Visitunit),중간검토(In-process

review),지휘관에게 최신 정보 제공(Updatingthecommander),결과분석 및

크로스워킹(Analyzingresultsandcrosswalking),발의자에게 사후 브리핑

(Out-briefingtheproponents)순으로 이루어지며,완료단계는 지휘관에게

사후 브리핑(Out-briefingthecommander),임무(Taskers),최종보고서(Final

report),이관(Handoff),최종 보고서 분배(Distributingthefinalreport),후속

조치(Schedulingfollowup)순으로 이루어진다.감찰과정의 세부사항은 다음쪽

도표(표 3-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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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단

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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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완

료

단

계

(표 3-6)감찰과정(Inspectionsprocess)

(가)준비단계(Preparationphase)

연구(Research)의 목표는 감찰의 범위와 초점을 좁히고,감찰 목적을 개발

하며,감찰 목표의 형식으로 결정적인 요소를 확인하는 것이다.개념 개발

(Developtheconcept)은 감찰의 청사진으로 계획 일정 등 감찰관이 감찰을

수행하는 데에 사용하고자 하는 기본 접근방법에 대한 개요(槪要)이다.지휘관의

개념 승인(Commanderapprovestheconcept)은 감찰 개념의 개요를 설명하는

결심 브리핑을 하거나 참모 패킷(packet)을 제시한다.참모 패킷의 브리핑에는

연 구
(Research)

개념 개발
(Developthe
concept)

세부 계획
(Planindetail)

훈 련
(Trainup)

지휘관의 개념 승인

(Commanderapproves
theconcept)

사전 감찰 방문

(Preinspectionvisit)

부대방문
(Visitunits)

중간검토
(In-process
review)

지휘관에게 최신 정보 제공

(Updatingthecommander)

결과분석 및
크로스 워킹

(Analyzingresults
andcrosswalking)

발의자에게
사후 브리핑

(Out-briefing
theproponents)

지휘관에게
사후 브리핑

(Out-briefing
thecommander)

최종 보고서

(Finalreport)

최종보고서분배

(Distributingthe
finalreport)

후속조치

(Scheduling
followup)

임무(Taskers)

이관(Hand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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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는 감찰 목적 및 목표,계획된 표본수집의 크기,계획 일정 및 기타

정보를 포함하고,브리핑의 마지막 결과는 감찰 개념(특히 목적 및 목표,

일정)에 대한 지휘관의 승인과 지휘 감독기관으로서의 지휘관의 서명을

받은 감찰지시서이다.이 감찰지시서는 감찰관으로 하여금 지휘관을 대신해

감찰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며,감찰관에게 감찰 대상 부대로부터의 증원 및

지원 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임시 임무부여 권한도 부여된다.지휘관이 감찰

개념을 승인한후 감찰관은 세부 계획(Planindetail)을 수립하는데 구체적인

세부 감찰사항과 감찰팀을 지원하기 위해 감찰 대상 부대가 제공해야 하는

기타 요구사항에 대해 요약하여 작성한다.훈련(Trainup)은 감찰관 개인별로

감찰실 내에서 정보수집 도구(인터뷰 질문,문서 검토지침 등)를 개발하고

개략적인 예행연습을 수행한다.사전 감찰 방문((Preinspectionvisit)은 감찰

방법 및 정보수집 도구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는데 대체로 부대의

기본적인 규모 및 형태가 감찰 대상 부대를 가장 잘 대표하는 부대를 선정

하여 방문한다.사전 감찰 방문 대상으로 선정된 부대는 실제 감찰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찰팀에게는 일종의 훈련과 같은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나)실행단계(Executionphase)

부대방문(Visitunits)은 세부적인 감찰계획에 의해 선정된 부대를 방문하며,

정보수집 활동 및 임무를 수행한다.방문의 최종 결과는 감찰팀에 의해 수집된

모든 정보가 담긴 방문 보고서이다.중간검토(In-processreview)는 부대

방문 기간 동안 실행되는데 주 목적은 감찰팀 요원들간의 정보 공유이며,

감찰팀은 통상 사후 브리핑을 하고 몇차례의 방문후 지휘관에게 최신화된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주기적인 중간검토를 수행한다.지휘관에게

최신 정보 제공(Updatingthecommander)은 지휘관이 감찰간 최신화된

정보를 원하는지 항시 문의해야 하며,감찰팀장은 지휘관을 위한 전체 목적 및

개념을 검토하는 브리핑을 만들고,가장 최근의 중간 검토에 의거하여 가장

최신화된 정보를 제공한다.결과분석 및 크로스 워킹(Analyzing results

andcrosswalking)은 감찰팀이 이 단계에 진입했을시 모든 부대방문과 이에

따른 방문 보고서는 완료되고 최종 감찰 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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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한다.감찰팀장은 지정된 보고서 형식에 근거하여 필요시 팀 요원들에게

작성 임무를 부여하고 보고서가 종합되면 이것이 최종 감찰 보고서의 초안이

된다.발의자(發議者)에게 사후 브리핑(Out-briefingtheproponents)은 각 감찰

결과마다 건의가 뒤따르기 때문에 감찰관은 건의된 해결책을 이행할 적합한

발의자를 선정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하기 이전에 발의자들에게 감찰 결과 및

건의사항을 설명한다.이러한 실행과정을 통해 감찰관은 문제에 대하여 더

배울 수 있고,해결책으로의 가장 좋은 접근 방법에 대한 신선한 아이디어를

도출해 낼 수 있다.

(다)완료단계(Completionphase)

지휘관에게 사후 브리핑(Out-briefingthecommander)은 감찰관이 최종

감찰 보고서에 포함된 감찰 결과 및 건의사항의 윤곽이 잡힌 공식적인 브리핑을

작성하여 지휘관에게 제시하고 승인을 구하는 것이다.임무(Taskers)는 지휘관이

감찰 보고서를 승인하면 모든 건의사항은 지휘관의 임무부여 기관이 처리

기간을 부여해야 할 임무로 변경되고 감찰관이 이 임무에 대한 업무부여를

하는 것이다.최종 보고서(Finalreport)에는 사후 브리핑간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며,이관(Handoff)은 사령부의 시정 능력 또는

권한 밖의 검증된 감찰결과(지휘관이 감찰 보고서를 승인할 때에 검증됨)를

전달하는 과정으로 지휘 또는 감찰 계통을 통해 수행된다.최종 보고서 분배

(Distributingthefinalreport)는 지휘관의 분배지침에 의거 가능한 경우

감찰관은 사령부를 구성하는 전부대가 감찰 결과를 숙지하고 해당 사항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최종 보고서를 널리 전파한다.후속조치(Scheduling

followup)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감찰관은 발의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여 그들의 진행사항을 확인하거나 완전한 재(再)감찰을 수행할 수

있다.후속조치는 관련자에 한해 수행되며 어떠한 임무들이 완수되었고 미완수

되었는지 그리고 이유는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지휘관에게 피드백(feedback)을

지원한다.

美육군 감찰은 지금까지 설명한 일반적인 감찰기능 수행외에 육군성

감찰실에 배속된 감찰관에게만 적용되는 핵,화학 및 생물학 안전성 감찰,

원자로 시설 감찰 및 관리상의 평가를 제공하는 기술감찰22)기능과 지휘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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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감찰계획의 일환으로써 각급 제대의 모든 감찰관들이 수행할 의무가 있는

정보기관 및 활동에 대한 감찰인 정보 감시 감찰23)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3)지원기능(AssistanceFunction)24)

육군 감찰관은 모든 민원인들이 지원 또는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감찰실로 갈 수 있도록 지역적 근거에 의해 지원을 제공한다.감찰의

지원기능은 감찰조치요청서의 접수로부터 시작되며,감찰관은 지원요청이

감찰 조치사항이라고 판단시 감찰조치요청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진상조사절차로 지원심문을 활용한다.지원심문은

부정 또는 범죄에 대한 진술이 아닌 지원,정보,문제에 대한 민원을 처리

또는 답변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공식적 진상조사 절차이다.지원심문은 시기

적절하고 철저해야 하며 감찰조치요청서에 제기된 문제에 대응하고 절차 및

체계에 내재된 결함을 교정하는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해야 한다.감찰관이

구체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는 감찰 조사심문과 달리 지원심문은 감찰관이

심문을 하는 최적의 방법을 결정할 수 있게 해주며,지원심문과정은 아래

도표(표 3-7)의 7단계 감찰조치과정을 따른다.

1단 계
⇨

2단 계
⇨

3단계
⇨

감찰조치요청서 접수 감찰예비분석 수행 위임 및 통지

4단 계
⇨

5단 계
⇨

6단 계
⇨

7단 계

감찰 진상
조사 수행

지원심문에 대한
결과의 통지

후속조치
수행

파일(file)의
종결

(표 3-7)지원심문 과정

감찰조치요청서 접수(1단계)는 감찰관이 감찰조치요청서를 구성하는 지원

요청,정보요청,민원 또는 진술을 접수했을시 시작되며,누구나 이해관계와

관련된 민원,정보 또는 지원요청을 어떠한 육군 감찰관에게도 제출할 수

있다.감찰조치요청서는 방문,전화,서면,전자메일,팩스,간접민원 등 여러

형태로 접수되며,감찰관은 접수한 모든 정보를 기초통제 문서의 역할을

22)ArmyRegulationop.cit.,p.49

23)Ibid,p.58

24)Ibid,pp.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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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육군성 양식에 기록한다.감찰예비분석(2단계)은 감찰관이 사건을 최적

으로 진행할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진행하는 과정이며,이 과정은 문제 및

진술을 확인하여 문제 또는 진술사항이 감찰이 조치하기에 적합한지를 판단

함으로써 감찰관이 방책(方策)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준다.위임 및 통지(3단계)는

사안(事案)이 적합한 경우 감찰관은 지휘계통에 조치를 위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민원제기자를 대신해서 적합한 기관으로 사안을 의뢰할 수도 있으며,

관할권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다른 감찰실이 특정한 사안을 해결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될시 타(他)감찰실로 위임할 수 있다.감찰 진상조사

수행(4단계)은 지원,정보,문제 등에 대한 요청 민원에 대해 처리 또는 답변을

위해 사용되는 비공식적인 진상조사 절차인 지원심문에 의해 수행된다.감찰관은

민원제기자에게 답변하기 전에 제공받은 사실 및 증거를 검토해야 하며,

심문결과는 민원제기자에게 통지 및 최종답변의 기초가 된다.지원심문에

대한 결과의 통지(5단계)는 지원심문 완료시 민원제기자는 결과에 대해 통지 및

정보를 제공받게 되며,감찰관은 민원제기자와 관련해서 취해진 조치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한다.감찰관은 사건노트를 사용하여 모든 통지를 사건파일에

기록한 뒤 감찰조치요청체계 데이터베이스에 그 정보를 기록한다.후속조치

(6단계)는 모든 사안 및 진술이 충분히 처리되고 모든 감찰 임무가 수행되도록

하며,후속조치에는 추가적인 항고(抗告)절차가 가용한지 또는 감찰관이

민원제기자를 위해 정당한 법 절차를 검토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과거에

처리된 문제 또는 진술에 대한 검토 등이 포함된다.파일의 종결(7단계)은

감찰조치요청체계 데이터베이스에 검토된 사실과 증거의 평가 및 사안의

결과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감찰조치요청서의 종결은 제시된 사안과

관련된 감찰관의 최종결정을 설명하는 최종답변을 민원제기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포함한다.

(4)조사기능(InvestigationsFunction)25)

조사기능에는 감찰조사와 조사심문의 2가지 진상조사 방법이 있는데,감찰

조사는 지휘감독기관의 결정 및 조치에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진술,

사안 또는 불리한 상황에 대한 주무 감찰관의 진상조사를 말하며,조사심문은

25)ArmyRegulationop.cit.,pp.64～65,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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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 대한 부정행위 진술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감찰관에

의해 수행되는 감찰조사로서의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진상조사

과정이다.감찰 조사관은 아래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규정에 명시된 정책 및 절차에 따라 감찰 및 조사심문을 수행한다.

•모든 진술 및 사안(事案)의 처분에 대하여 의식있는 결정을 내리거나

획득한다.

•진술이 입증되었는지의 여부 또는 사안이 발견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

하기 위해 충분한 증거를 입수(入手)한다.

•조사보고서 또는 조사심문서에 조사 및 심문간 수집된 모든 관련 증거를

완전하고 객관적이며 공평하게 포함시킨다.

•감찰관은 지휘 및 승인기관에 조사보고서 또는 조사심문서로 사실을

제시하는 진상조사관이므로 개인에게 징계조치를 건의하지 않는다.

•조사활동간 발견된 제도적 문제 및 인사 비행(非行)을 해당 기관에 보고

하고 이어서 수정조치가 취해지도록 한다.

감찰관은 정책,규정 또는 법 위반행위나 지휘감독기관의 우려사항이 될 수

있는 부실관리,비윤리적 행위,사기 행위 또는 비행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조사 또는 조사심문을 수행할 수 있다.감찰조사는 조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주무 감찰관이 지휘감독기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공식적인 진술

조사 과정이며,조사심문은 감찰조사보다 덜 공식적이며 완전조사를 행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진술,사안 또는 징계 사항(事項)이 있을시 수행된다.

감찰조사나 조사심문의 진술내용이 확증되었을 경우 모든 육군 감찰관은

공식적으로 대상(용의)자에게 결과에 대한 서면 통보를 해야 하며,지휘감독

기관은 조사보고서나 조사심문서에 나타난 모든 확증된 진술을 승인하고

감찰관의 조사결과가 신뢰성 있는 감독 등급이 부여되도록 한다.

감찰관은 조사보고서 및 조사심문서를 육군성 감찰실 정보자원관리처와

협조하여 감찰조치요청체계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사건의 개요에 대한 진술,

사실,결론,조사결과 및 건의사항을 명확히 작성하여 등록하고 필요시 해당

지휘관이 취한 조치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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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전방위(FullSpectrum)작전 간 감찰관 역할26)

감찰제도는 분쟁상황에서 설립되었고 훈련 및 준비태세 유지를 통해 초기에

육군에 도움을 주었다.감찰제도는 최초 시행 이후 미국 독립전쟁부터 전세계

대테러전쟁까지 분쟁의 전방위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해 왔다.모든 감찰실은

지휘관이 군사작전을 계획,준비 및 실행하는데 있어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요 평가기구이다.사령부가 단일 또는

그 이상의 지역에서 전시(戰時)또는 평시(平時)작전에 따라 전개 또는 분리

되어 운용될시 감찰관은 평시와 같은 역할(지휘관의 눈,귀,입,양심의 연장)을

수행하며 기본 감찰기능은 변화하지 않는다.그러나 군사작전간 주요 핵심은

군사작전의 모든 단계 및 형태에서 사령부의 준비태세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임무 및 제도권내에서 감찰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모든 감찰관은 전구

작전 또는 지원작전(美본토 및 그 이외 지역)에서 주요 작전 임무가 부여

되고 감찰관의 구체적인 역할은 사령부의 임무 및 전쟁단계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감찰관은 계획수립절차 초기단계부터 참여하여 지휘관의 의도,

작전개념,수행해야 할 주요 임무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이러한 사항들은

감찰관이 지휘관의 관심사항에 답변을 하고 사령부의 임무수행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알고 있어야 한다.감찰관은 지휘관 및 참모

에게 전시 및 작전 상황에서의 감찰관 역할에 대해 숙지시켜야 한다.감찰

작전계획수립은 감찰관 임무 과제목록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며,계획수립

에는 유연한 대처능력(4가지 감찰기능 모두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및 통합

작전을 위한 조항을 포함하고 전개중인 전구에서의 우발작전을 지향해야

하며 적용 가능한 기동성,전개,유지,전투 또는 평시 군사개입,재전개,

재통합 및 재구성을 고려한다.참모판단시에도 감찰관은 전시 및 평시 작전간

필수 참모요원으로 의사결정과정에서 임무수령부터 명령작성까지 지속적으로

개입한다.감찰관은 상급부대 명령,사령부 임무,지휘관 의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지휘관의 감찰관 역할 및 기능에 대한 기대사항이

임무분석 과정 초기단계에 언급되도록 하여야 한다.일단 감찰관이 임무 및

지휘관 의도를 이해하면 세부적인 임무소요를 도출 또는 계획할 수 있는

26)ArmyRegulationop.cit.,pp.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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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로 기동,전개,유지,재전개,재통합,재구성과 같은 작전의 각 단계간

예상되는 감찰기능(감찰,지원,조사,교육 및 훈련)이 포함된다.

(6)합동작전 간 감찰관 역할27)

최근의 전사(戰史)는 육군이 타군(他軍)과 합동으로 국가적 전쟁을 수행

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현재 전세계 대테러전쟁으로 인해

육군은 전세계 어디라도 신속하게 전개하여 합동팀으로 전투할 수 있는

전역급 기동군을 요구받고 있다.이러한 결과로 육군 감찰관은 육군 환경뿐만

아니라 합동적 환경에서도 그들의 사령부 및 지휘관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육군 감찰실이 합동 감찰실이 되는 경우는 합동기동부대(Joint

TaskForce)의 일부로 편성되는 것이며,육군본부가 합동기동부대로 전환

되면 감찰실은 합동 감찰실이 된다.이때 기본적인 감찰기능은 동일하게

적용되나 감찰실에는 합동기동부대에 의해 대표되는 각군의 감찰관이 포함

되고 국방부 감찰실에 의해 공표된 합동 감찰정책을 적용받게 된다.육군

감찰관은 합동작전의 기본개념 및 합동기동부대의 구성,전개 및 재전개

단계를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합동작전의 특성과 복잡성을 이해하면 육군

감찰관은 각군 및 외국군의 다양한 부대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지휘관의 독특한

요구사항 및 필요에 대해 더욱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감찰관은

국방부 감찰실이 공표한 합동감찰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새로 임명된 합동

기동부대 지휘관의 눈,귀,입 및 양심의 연장으로 근무한다.육군 감찰실이

합동기동부대 감찰실이 될 경우 감찰관은 작전지역 및 주둔지에서 합동기동

부대를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감찰지원의 특성 및 범위를 고려해야 하고,

만약 합동기동부대에 외국의 동맹군이 혼합 편성되면 감찰관은 필요에 따라

외국 사령부에 감찰요원을 요청할 수 있다.합동기동부대 감찰관은 전투사령부

및 합동기동부대 예하 감찰실과 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연락체계는 합동

기동부대의 내외부에서 합동감찰채널을 만드는데 필수적이다.합동기동부대

감찰관은 매끄러운 통신과 사안(事案)의 신속한 전송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하여 예하 합동기동부대 및 전투사령부 감찰실과 원활한

통신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27)ArmyRegulationop.cit.,pp.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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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정보관리(InformationManagement)28)

감찰넷(IGNET)은 전세계의 감찰사건 데이터 수집,데이터 분석,통신,

감찰관의 행정소요를 지원하는 자동화 정보통신망이다.통신망은 국방부

광역 통신방(WAN)기반시설에 상호 연결되어 감찰실에 위치한 근거리통신망

(LAN)또는 美육군 감찰기관(USAIGA)을 통한 통신망 운용본부,전력사령부

(FORSCOM)본부 작전계획의 지속지역,하와이,독일,한국에 위치한 3개의

서버팜(Severfarm)중 1개의 교환 전화연결(모뎀을 통한 다이얼 방식 전화)로

구성된다.감찰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육군 감찰관만이 감찰넷 및 감찰조치

요청체계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권한이 있다.

감찰넷의 목적은 아래와 같이 전세계의 감찰관을 지원하는 자동화 통신망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역 기지,육군 사령부,육군 구성군 사령부,직접보고 부대,육군성

감찰실에서 감찰조치요청체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감찰사건 데이터를

수집,통합,전자적 상호교환을 용이하게 한다.

•범세계 인트라넷망을 기반으로 전자메일 또는 내부 연결체계를 통해

감찰관 및 기타 기관 사이의 의사소통을 촉진한다.

•상용 및 정부개발 소프트웨어를 통해 기본적인 사무자동화,행정 및

훈련 소프트웨어 지원을 제공한다.

육군성 감찰실 정보자원관리처장은 감찰넷(IGNET)의 운용,유지,관리,

보안의 책임이 있는 감찰넷 프로그램관리자이며,정보자원관리처의 지침에

의거하여 감찰넷 서비스를 유지 및 운용하는 책임이 있고,감찰넷 보안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이 있다.정보자원관리처 요원은 육군성내의 중앙 감찰넷을

운용 및 관리하고,사령부 및 주(state)의 감찰 사이트(sites)를 지원한다.

감찰자료 및 정보 보안을 위해 감찰넷 체계에 대한 접근은 감찰실만 허용

되고,감찰실의 지정된 감찰관만이 자동화된 감찰기록 또는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28)ArmyRegulationop.cit.,pp.79～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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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육군과 해․공군 및 美 육군의 감찰기능과 역할 차이점

지금까지 육군과 해․공군 및 美육군의 감찰기능과 역할을 각각 제시해

보았는데,여기서는 육군과 비교해서 해․공군 및 美육군의 감찰기능과

역할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해군 감찰은 육군 감찰의 8대 기능과 역할외에 추가로 업무 인계․인수

확인과 안전에 관한 업무수행 상태를 감독 및 확인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하지만 육군과 비교했을 때 안전에 관한 업무수행 상태 감독 및

확인은 육군의 예방 감찰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사고예방 활동과 유사

하다고 할 수 있겠다.다만,해군 특성상 안전관련 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안전관련 업무수행 상태 감독 및 확인 기능과 역할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공군 감찰은 육군 대비 지도방문 조정․통제 기능과 역할을 추가로 수행

한다.이는 계획성 없는 지도방문으로 예하부대의 부대운영에 지장을 초래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찰계통으로 지도방문 통제체계를 일원화하여

부대운영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美육군 감찰의 기능과 역할은 육군 감찰과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일단 수행하는 기능은 육군 감찰이 8대 기능(검열,감사,예방 감찰활동,

조사,소원수리,민원,손망실 처리,자율기강 업무)을 수행하는 반면에 美육군

감찰은 4대 기능(교육 및 훈련,감찰,지원,조사)만을 수행하며,역할면에서도

전방위(FullSpectrum)작전 및 합동작전간 감찰관의 역할을 특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육군 감찰의 전시(戰時)감찰활동이 평시(平時)감찰활동과

유사한 반면 美육군 감찰은 전방위 작전 및 합동작전간에 감찰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휘관을 보좌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美육군 감찰은

범세계 자동화 정보통신망인 감찰넷(IGNET)의 운용을 통해 감찰 기능과

역할수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이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된다.앞에서 설명한 美육군 감찰과 육군 감찰의 기능과 역할의 차이점을

각각 비교 분석해 보면,먼저 감찰기능 측면에서 美육군의 교육 및 훈련

기능은 감찰관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휘관 및 예하 부대원들에게

감찰제도뿐만 아니라 기타 분야에 대한 교육 및 훈련책임까지 감찰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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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고 있다.육군 감찰은 이런 교육 및 훈련기능은 없으며,지휘관반

교육이라든지 전입 및 초임간부 집체교육 등을 통해 감찰관이 교육을 실시

하고 있지만 단순히 감찰 소개 및 사례위주 교육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 이외 美육군의 감찰기능은 육군의 예방 감찰활동 기능과,美육군의

지원기능은 육군의 민원업무 기능과,美육군의 조사기능은 육군의 조사기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두 번째로 감찰관 역할 측면에서 美육군은 전방위

(Full-Spectrum)작전간에 육군 감찰과 동일하게 평시(平時)감찰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만 다른 점은 군사작전의 모든 단계와 상황에서 부대임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감찰관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다시 말해 지휘관이

군사작전을 계획,준비,실행하는데 있어 최초 명령수령후 임무분석 과정

초기단계부터 명령작성까지 지속적으로 개입(介入)하고,작전수행간에는

지휘관의 의사결정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육군 감찰이 전시에 다소

피동적인 역할수행을 하는 반면에 美육군은 지휘관의 최측근에서 주도적인

역할수행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겠다.그리고 美육군이 합동작전간

감찰관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발전시킨 반면에 육군 감찰은 합동작전

관련 감찰관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규정화 되어 있거나 이론적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마지막으로 美육군의 감찰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관리체계인 감찰넷(IGNET)은 육군성 감찰실

정보자원관리처 책임으로 운용 및 관리되고 있으며,감찰조치요청체계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여 전세계의 감찰관은 감찰자료 수집 및 통합,전자적 상호

교환이 가능하고,감찰자료 및 정보 보안을 위해 감찰기록 또는 자료에 대한

접근은 감찰실의 지정된 감찰관에게만 허용되어 있다.이러한 범세계 자동화

통신망인 감찰넷의 운용은 美육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찰기능과 역할

수행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하겠다.육군 감찰도 감찰실 홈페이지를 운용하면서

정보공유방을 통해 감찰자료를 게시하고 감찰활동에 활용하고 있으나 체계를

관리 및 운용하는 별도의 주관 부서도 없이 육군 감찰실 감찰관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 보니 체계화 되어 있지 않으며,운용 수준도 美육군 감찰넷에

비하면 초보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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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감찰관 인사관리

1.육군의 감찰관 인사관리29)

부사관 및 군무원은 특파(特派)개념이 아닌 해부대 지휘관에 의한 보직

개념이고,대령급 감찰관은 임명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특파 개념을 적용

받는 중․소령급 영관급 장교 감찰관에 대한 인사관리 위주로 제시하였다.

가.특파 자격기준 및 절차

특파 자격기준은 육군대학 과정을 이수한 영관급 장교로서 교육성적이

‘중상’층 이상인자,계급에 상응한 지휘관 및 참모직을 역임한 자,현계급

에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자,재해장교가 아닌 자,진급 적기 미경과자

(단,중령은 특파 연장근무 최대 5년후 2년이상 정년 잔여자 가능)로 제한

하고 있으며,특파절차는 특파를 지원하는 장교는 개별 또는 지휘계통으로

특파지원서를 작성하여 감찰실장에게 제출하고,감찰실장은 특파지원자에

대해 연 2회 소정의 선발절차를 거쳐 소요직위를 고려 적임자를 선발하며,

특파장교로 선발된 자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통해 임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부여하고,감찰실장은 인사사령관의 협조하에 적격자를 선발하여 특파명령을

의뢰하며,인사사령관은 이를 검토후 특파명령을 발령한다.단,중령급 특파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1․3군 사단급 부대에 한하여 해(該)부대 인가직위에 공석

(空席)발생시 사전(2분기전)에 육본 감찰실의 승인을 받아 지휘관이 임명

하여 보직할 수 있다.

나.선발절차

감찰장교 선발은 3단계의 절차로 구분되는데,1단계는 인사사령부와 협조하여

특파지원자의 개인자력을 평가하고,2단계는 인사검증위원회 및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면접평가 및 기타 관련자료를 평가하며,3단계는 육본 감찰실 인사

위원회에서 인사운영통제과장 및 통제장교 참석하에 종합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다.선발심의 평가

선발심의 평가는 개인자력평가,면접평가,기타평가로 구분되는데,개인

29)육군 감찰실(2008),『감찰규정(육규 910)』,대전,육군본부,pp.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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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평가는 85점으로 평정 60점,경력 10점,교육성적 10점,상훈 5점으로

평가하고,면접평가는 15점으로 감찰실 과장 3인이상 면접관을 구성하여

면접을 실시하여 개인능력 및 자질,특파 동기 및 개인 포부 등을 구두 질문에

의거 평가하며,기타평가는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감찰장교 적성검사를 실시

하고,해부대 감찰참모(실장)의견수렴으로 평가한다.

라.특파(特派)기간 및 보직관리

감찰특파 근무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며,본인의 희망과 소요직위를

고려하여 육본 감찰실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1년 단위로 2회 연장이 가능

하고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감찰장교로 선발된 전장교는 감찰특파 명령에 의해 보직하고,지휘관

임명직 참모는 해(該)부대 참모 직위에 1년이상 근무함을 원칙으로 3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특파기간중 보직관리는 신임 감찰장교 1차 직위 초임

(初任)인사와 2차 직위 계획인사(군내 및 군간 측방교류),수시인사로 구분

하여 실시한다.

마.특파연장 및 만료,특파해임

특파연장 희망자는 연 1회 감찰실장에게 특파연장 의견서를 제출하고,

특파연장은 연간 인력판단 결과 운영소요를 결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심의

기준에 의거 육본 감찰실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특파연장 희망자 중에서

지휘관으로부터 불신(不信)을 받은자,최근 신검 4등급 이하자(불합격자),

재해장교에 해당되는 자,기타 감찰장교로 품위손상 및 물의(物議)를 야기

(惹起)한 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감찰근무간 처벌이나 과사실(過事實)을

받은 자는 부적합(연장불가)조치를 취하며,처벌이나 과사실외 1개 이상 근무

부적절 요소가 포함된 자는 심의를 통해 연장 가부(可否)여부를 결정한다.

특파만료(滿了)는 특파기간 만료(3～5년)와 특파기간 전 만료로 구분하는데,

특파기간 만료는 기본 특파기간 3년 만료 또는 기본 특파기간 3년 이후에

1년 단위로 1차 및 2차 연장 후 만료를 의미하고,특파기간 전 만료는 전역,

진급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의미한다.특파기간 만료자는 만료 6개월 전에

특파만료 신청서를 감찰실에 제출하며,본인 희망 및 특파연장 심사시 만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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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는 인원은 특파기간 만료(滿了)와 동시 만료명령 조치한다.감찰 특파자로

선발되어 감찰장교로 3년 이상 근무 후 만료시에는 차기(次期)근무지역

분류시 본인 희망권역으로 분류하되,희망권역의 인력운영 수준과 특정지역

인력적체(積滯)를 고려하여 차선(次善)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감찰장교 특파기간 중 특파만료기간 도래 이전에 직무수행이 제한되는

부적격자로 육본 감찰실 인사위원회 심의에서 특파해임(解任)이 결정된 자는

특파해임 조치하고,심의 의결된 특파해임 대상자는 인사사령부에 특파해임

명령을 의뢰하여 해임명령을 발령한다.

2.해․공군 및 美육군의 감찰관 인사관리

가.해 군30)

해군 감찰관은 감찰실장의 건의에 따라 참모총장이 임명하며,감찰관 선발시

자격요건을 계급에 상응한 필수직위(지휘관,참모)및 교육 이수자,보직 후

2년 이상 근무 및 보직 3년 이내 전역 및 정년 미 해당자,현 계급에서 경징계

이상 처벌받지 아니한 자,전비전대,감찰실 등 검열 및 평가부서 근무 유(有)

경험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공 군31)

공군 감찰관은 참모총장(예하부대장)의 인사명령에 의거 아래와 같은

자격기준에 부합된 장교,부사관,군무원으로 임명한다.

•근무성적 최종 4회 평균이 3등급 이내인 자

•징계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은 자(말소자 제외)

•기타 감찰관으로서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공군본부 감찰관은 해당병과(부서)의 추천과 감찰실장의 동의를 거쳐 참모

총장이 임명하며,예하부대 감찰관은 보직심의시 자격기준에 부합되는 자

중에서 선발하여 소속 지휘관의 명령으로 임명한다.

공군본부 감찰관은 2년,예하부대 감찰관은 1년 이상 근무함을 원칙으로

30)해군 감찰실(2010),『해군 감찰규정(8-0-1-규01)』,대전,해군본부,p.113-8

31)공군 감찰실(2009),『감찰․검열․감사업무(공군규정 6-1)』,대전,공군본부,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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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다만,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참모총장(감찰실장)의 승인을 받아 교체

할 수 있고,감찰관으로 근무한 자는 차후 보직이동시 본인 희망을 우선적

으로 반영한다.

다.美 육 군32)

美육군은 군의 특성상 감찰관 인사관리를 주(state)방위군과 예비군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육군 감찰과의 비교 분석 측면에서

현역 및 군무원 감찰관 인사관리로 한정해서 제시하도록 하겠다.

(1)감찰관 자격

감찰관 자격인정 과정은 지명,선발(지명의 승인),훈련의 3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감찰감은 모든 육군 감찰관들이 3단계 과정을 완료 후에

감찰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승인한다.

감찰임무 수행을 위해 선발이 고려되는 장교들은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대위 이상 또는 준위(CW3)이상 이어야 하며,대위는 중대 지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대위 경력과정(Captain'sCareerCourse)을 수료

해야 하고,준위는 선임 준사관 훈련을 졸업하거나 학점이 있어야 한다.

•미래의 근무를 위해 우수한 성과 및 가능성을 반영하는 풍부한 경험 및

군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육군 가치관을 따르는 도덕적 품성 및 개인적 특질을 발휘해야 한다.

•군에 걸맞는 태도 및 외모,신체구성 필요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비밀취급인가를 보유 및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감찰임무 수행을 위해 고려되는 부사관(중사 진급예정자 이상)은 지명

또는 지원할 수 있으며,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보직을 받지 않은 상태이어야 한다.

•고등학교를 수료했거나 검정고시를 통과해야 한다.

32)ArmyRegulationop.cit.,pp.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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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이상의 근무기간이 남아 있거나 연장,재입대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시민이어야 한다.[출생 또는 귀화(歸化)]

•좋은 인격,도덕적 배경을 보유하고 감정적으로 안정되어야 한다.

•전과(군법에 의한 전과,현 복무기간 중 복역 등)가 없어야 한다.

•경범죄 이외의 기타 민사 전과가 없어야 한다.

•미래의 근무를 위해 우수한 성과 및 가능성을 반영하는 풍부한 경험 및

군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육군 가치관을 따르는 도덕적 품성 및 개인적 특질을 발휘해야 한다.

•군에 걸맞는 태도 및 외모,신체구성 필요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비밀취급인가를 보유 및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감찰임무 직위에 임명된 장교 및 군인들은 우선 감찰학교를 성공적으로

수료해야 하며,감찰학교를 성공적으로 수료한 후에 장교들은 군사특기 식별

부호(ASN)5N을 부여받고,군인들은 특수자격 식별부호(SQI)"B"를 부여

받는다.

(2)감찰관의 분류

감찰관 체계는 장교,준사관,부사관,육군성 군무원으로 구성되며,감찰관은

주무 감찰관(DetailedIG),보좌 감찰관(AssistantIG),임시 보좌감찰관

(TemporaryassistantIG),대리 감찰관(ActingIG),사무실 또는 행정지원

요원으로 분류된다.행정지원요원에는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계약요원들도

포함되며,주무/보좌 감찰관,임시 보좌감찰관,대리 감찰관으로 활동하는

요원은 감찰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지휘관의 감찰참모 및 감찰실의 장(長)

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주무 감찰관은 사령부 감찰관(주무 또는 수석 감찰관

이라고도 함)의 직함을 사용한다.다음 쪽의 도표(표 3-8)는 5가지로 분류된

감찰관 각각의 수행임무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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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및 임무 주무 감찰관 보좌 감찰관 임시보좌감찰관 대리 감찰관 행정지원요원

계 급

장교:대위이상

준위(CWO)

군무원:선발된

GS-12이상

진급예정 준위

(CW2)이상,

중사이상,

군무원:GS-9

이상

장교,준위(WO),

부사관,육군성

군무원

장교(감찰감에

의해 예외가

승인될수있음)

편성 및 장비

수정표또는분배

및할당표에의거

승인권자

군인:감찰감

육군성 군무원

:감찰감지명후

사령부 지휘관

군인:감찰감

육군성군무원

:사령부지휘관

180일이상:감찰감

90～180일:육군

사령부/구성군

사령부/직접보고

부대지휘관

90일이하:지역

사령부지휘관

육군사령부/

구성군사령부

/직접보고부대

지휘관(또는

합동 및 통합

사령부의 선임

육군 지휘관)

지역사령부

지휘관

훈련책임 육군성감찰감 육군성감찰감

주무 감찰관,

임무가 180일을

초과할 경우

육군성 감찰감

주무 감찰관,

공석시 육군성

감찰감

주무 감찰관,

공석시 육군성

감찰감

감찰선서여부 실시 실시 실시 실시 실시

감찰수행여부 실시 주무감찰관지원 주무감찰관지원 미실시

미실시

(감찰학교를졸업

하지않고미승인시)

감찰지원

수행여부
실시 실시

주무 감찰관 및

보좌감찰관지원

주무 감찰관

감독하에실시

미실시

(감찰학교를졸업

하지않고미승인시)

감찰지원심문

수행 여부
실시 실시 주무감찰관지원 미실시

미실시

(감찰학교를졸업

하지않고미승인시)

감찰조사/조사

심문수행여부
실시 주무감찰관지원 주무감찰관지원 미실시

미실시

(감찰학교를졸업

하지않고미승인시)

선서감독여부 실시 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감찰학교를졸업

하지않고미승인시)

행정업무
수행여부

실시 실시 실시 실시 실시

근무기간

군인:3년

육군성군무원

:미명시

군인:3년

육군성군무원

:미명시

군인:육군규정에

의거

육군성 군무원:

고용정책에 의거

사령부 지시에

의거

사령부 지시에

의거

감찰휘장패용 군인에 한정
준위/부사관에

한정

임무가 180일을

초과시군인에한정
미패용 미패용

(표 3-8)감찰관 분류 및 수행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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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 감찰관은 장교로 선발되며,GS-12(대위급)이상 또는 동일한 급여의

육군성 군무원은 주무 감찰관으로 지정될 수 있고,군무원들은 감찰관 자격을

유지하는 한 지속적으로 감찰관으로 근무할 수 있으며,준위도 주무 감찰관

으로 근무할 수 있다.사령부 및 주(state)감찰관은 지휘관의 개인참모로

근무하는 주무 감찰관이어야 하고,수행임무는 감찰지원 요청을 받아 처리

하며,심문을 수행하고,조사 및 감찰수행,선서 업무를 한다.

보좌 감찰관은 준위,부사관(중사 또는 진급예정 하사 이상),사령부 또는

주(state)감찰관의 요원으로 감찰기능을 수행하는 군 기술관 또는 군무원

(관련된 지식,기술,능력을 갖춘 GS-9이상 또는 동일한 급여를 받는 자)

이다.부사관 보좌 감찰관(군 기술 보좌 감찰관 포함)은 감찰임무에 적합

해야 하며,준위는 준사관 고급과정(WarrantOfficerAdvancedCourse)을

진급예정 준위(CW2)이상의 계급에서 수료해야 한다.보좌 감찰관은 감찰

지원 요청을 접수받아 처리하고,감찰지원 심문을 수행하며,감찰조사 및

지원 심문시에 주무 감찰관을 지원하고,행정 및 선서업무를 수행한다.보좌

감찰관은 주무 감찰관이 이끄는 조사팀의 일원으로 근무하거나 주무 감찰관의

지시에 의거 조사팀을 이끌면서 주무 감찰관을 지원한다.

임시 보좌감찰관은 장교,준위,부사관,육군성 군무원과 특정한 기간 동안

감찰 조사팀을 증원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임명된 계약직 특정사안(事案)

전문가들이다.임시 보좌감찰관으로 임명된 인원들은 요구되는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근무기간은 조사기간 또는 지휘관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감찰감은 임명되어 180일 이상 감찰임무를 수행하는 군인 및

군무원을,육군 사령부/육군 구성군 사령부/직접보고부대 지휘관은 임명

되어 90일 이상(180일 미만),지역 사령관은 임명되어 90일 미만 감찰임무를

수행하는 군인 및 군무원을 임시 보좌감찰관으로 승인해야 한다.사령부 및

주(state)감찰관은 임시 보좌감찰관으로 선발된 인원들이 감찰기능을 수행

하기 전에 적합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그들은 최소한 기본

감찰개념 및 체계,감찰 비밀 교리,감찰기록의 사용 및 분배 제한에 관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180일을 초과하여 감찰기능을 수행할 임시 보좌감찰관은

지휘관 승인 후 가능한 빨리 감찰학교에 입교해야 한다.임시 보좌감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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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업무를 감독하지 않으며,주무 감찰관의 감독하에 근무하고 감찰조사,

조사심문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며,감찰조치요청서를 처리하지 않지만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할시 주무 또는 보좌 감찰관을 지원할 수 있다.

대리 감찰관은 육군 사령부/육군 구성군 사령부 지휘관이나 합동 또는

통합군 사령부 예하에서 근무시 선임 육군 지휘관에 의해 추가적이고 임시적인

임무에 임명된 장교이다.주무 감찰관은 대리 감찰관을 지명하는데 있어서

일상적인 감찰지원 방문,무료 전화번호 홍보,팩스 사용,감찰조치요청서

접수,타(他)감찰관과의 합의각서 이행 등의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한다.대리

감찰관은 오직 단순 지원만을 제공하며,조사 심문이나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또한,감찰 조사팀에 근무하지 않고,주무 감찰관 사무실에서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며,선서업무를 감독하거나 감찰조치요청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없다.주무 감찰관은 대리 감찰관에게 책임과 모든 필요한 절차를

교육하고,대리 감찰관의 임무수행을 감독한다.

사무실 또는 행정지원요원은 사령부 또는 주(state)감찰관의 참모요원

으로서 행정 및 지원 직책(행정 보조,비서,운전수,컴퓨터 운용자,서기,

타자수 및 기타)에 근무하는 군인 및 군무원이다.비록 이들은 보좌 감찰관은

아니지만 감찰제도내의 일부 인원이고 통상적으로 감찰기록 및 감찰조치

요청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감찰선서를 한다.사무실

및 행정지원요원은 공석이 있는 경우 감찰학교에 입교하며,주무 감찰관은

감찰감과 상의하여 허가를 받은 후에 긴급시 특정한 기간 동안 감찰학교

에서 교육을 받은 행정지원요원을 보좌 감찰관으로 임시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지명된 지원요원들은 선서업무를 포함하여 지원,교육 및 훈련,감찰

조사 참여 등과 같은 보좌 감찰관의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감찰실에

근무하는 계약요원들은 감찰선서를 하지 않으며,감찰실에 지원을 제공하는

모든 계약에는 계약인원이 감찰기록 및 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의무

조항이 포함된다.

(3)감찰관 보직기간

육군 감찰관의 보직기간은 복무 안정성을 위해 3년이 주어지며 예외적

으로 단축될 수 있는데 지휘관들은 육군규정에 근거한 사유가 합당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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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관을 해임(解任)할 수 있다.그 외 모든 경우에는 감찰임무를 위해 감찰감에

의해 승인된 군인은 규정된 근무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감찰감의 승인 없이

재배치 또는 해임되지 않는다.감찰감은 보통 병과에 적합한 직위 또는 전문성

개발을 위한 위탁교육 입교 등의 이유로 조기 보직만료(滿了)요청시 승인

한다.보직관리자는 주무 감찰관 또는 보좌 감찰관의 3년차에서 4년차로의

보직연장 권한이 있으며,감찰임무를 4년 이상 연장하는 것은 감찰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직속(直屬)상관은 보직관리자까지의 정상적 인사계통을 통해

후속처리를 할 수 있도록 연장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주무 감찰관과 보좌

감찰관에 임명된 육군성 군무원은 명시된 보직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며,사령부

또는 주(state)감찰관이 적용 가능한 군무원 고용정책에 의거하여 감찰관

보직기간을 결정한다.

(4)감찰선서

감찰관으로 근무하는 장교,준위,부사관 및 육군성 군무원과 행정지원

요원들은 감찰선서를 해야 하며,지휘관이나 자격이 있는 대표자가 감찰선서를

감독한다.주무 감찰관은 모든 부류의 감찰관 감찰선서를 감독할 수 있고,

보좌 감찰관은 임시 보좌감찰관 또는 대리 감찰관의 감찰선서를 감독할 수

있으며,대리 또는 임시 보좌감찰관은 감찰선서를 감독할 수 없다.감찰선서는

주무/보좌 감찰관 선서,임시 보좌감찰관 선서,대리 감찰관 선서의 3가지

종류로 되어 있으며,감찰선서는 모든 감찰관들에게 그들의 직위에 고유하고

특별한 신뢰와 신용(信用)을 상기시킨다.

(5)감찰관 임무 제한사항

주무 감찰관,보좌 감찰관,임시 보좌감찰관 및 대리 감찰관은 정비지원 및

조사팀,군수평가 및 검토팀,준비태세 평가팀,지휘 및 참모 조사팀 또는

기타 유사한 팀이나 어떠한 비(非)감찰지원 임무에는 보직되지 않으며,차후에

감찰관 활동범위내에서 공정한 심문과 조사를 수행 및 지원할 자격을 박탈

당할 수 있는 보직을 부여받지 않는다.감찰관 임무에 제한을 두는 것은

이익의 충돌 및 공정성에 편견을 방지하고 감찰제도의 완전무결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감찰관들은 비공식 발언을 하거나 지휘정책을 수립하거나 인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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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조치를 건의해서는 않는다.또한,감찰관은 지휘관의 연장선상에 근무

하고 있는 동시에 정직하고 공정한 진상조사자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휘관은 작전소요,임무,기타 요구 등을 이유로 감찰관을 비(非)감찰임무에

활용하려면 임무수행 기간이 단 1일이더라도 감찰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육군과 해․공군 및 美 육군의 감찰관 인사관리 차이점

지금까지 제시한 육군과 해․공군 및 美육군의 감찰관 인사관리를 분석해

보면 육군과 해․공군은 감찰관 임명방법이나 보직기간 등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고,美육군과 비교했을 때는 감찰관 임명,운용방법 등 전반적으로 많은

차이점이 있음이 확인되었다.여기에서 육군과 해․공군의 차이점에 대해

먼저 알아본 다음에 육군과 美육군의 감찰관 인사관리 차이점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다.

해군은 육군과 달리 별도의 선발절차 없이 감찰실장의 건의로 참모총장이

임명하며,보직기간 3년이 만료되면 연장심의 없이 해임되어 본인 병과로

원복조치 된다는 점이 육군과 차이점이 있다.

공군도 별도의 선발절차 없이 감찰관을 임명한다는 것은 해군과 동일하나

공군본부 감찰관은 해당병과(부서)의 추천과 감찰실장의 동의를 거쳐 참모

총장이 임명하고,예하부대 감찰관은 보직심의시 자격기준에 부합되는 인원

중에서 선발하여 소속 지휘관의 명령으로 임명한다는 점이 상이하다.또한,

보직기간도 공군본부 감찰관은 2년,예하부대 감찰관은 1년 이상 근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 차이가 있으며,해군과 마찬가지로 보직이 만료(滿了)

되면 연장심의 없이 본인 병과로 원복조치 된다.

美육군은 오랜 감찰역사가 말해주듯 감찰관 임무수행의 중요성에 부합

되게 감찰관 자격기준,선발절차,운용방법 등이 체계화 되어 있고 육군과

많은 차이점이 있다.우선 육군은 감찰관 선발계급을 중․소령급에 한정

해서 명시하고 그 자격기준 또한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 반면에 美육군은

장교와 부사관을 구분하여 지휘력,경력은 물론이고 인격과 품성,외모와

신체조건까지 따지는 엄격한 자격기준을 명시하여 우수한 인원을 선발하고

있으며,감찰관 자격인정 과정도 지명,선발(지명의 승인),훈련의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지명이나 지원을 통해 선발된 인원을 육군성 감찰실에서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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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고 감찰감이 승인한 후에 감찰학교를 성공적으로 수료해야 비로소

감찰관으로서 자격을 인정하고 장교는 군사특기(ASN:5N)를 부여받고,부사관은

특수자격(SQI:B)을 부여받는다.두 번째로 육군은 감찰관으로 임명되면

감찰 8대 기능(검열,감사,예방 감찰활동,조사,소원수리,민원,손망실 처리,

자율기강 업무)을 모두 수행하지만 美육군은 감찰기능별 수행임무와 역할을

고려하여 감찰관을 5가지(주무․보좌․임시 보좌․대리 감찰관,행정지원요원)로

분류하여 임명 계급,승인권한,훈련책임,감찰기능별 수행임무 등을 각각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 차이점이다.이는 육군 감찰관이

8대 기능 모두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감찰관 임무의 효율성이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에 美육군은 감찰기능별 수행임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감찰관 등급을 5가지로 구분하고 상호 보완적 역할분담을 통해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성 있는 감찰관 역할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감찰관 보직기간은 육군과 비교했을 때 장교는 기본 보직기간 3년을

보장하고 이후 심의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美육군이 육군성 군무원만 보직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고용

정책에 의거 보직기간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에 육군은 부사관과 군무원에

대해서 지휘관이 임명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직기간을 계속 보장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세 번째로 육군은 감찰관으로 임명되면 ‘감찰훈(監察訓)’과

‘감찰관 신조(信條)’,‘감찰 10계명(誡命)’을 임무수행 기간 동안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교육을 받지만 美육군 감찰관과 같이 별도의 감찰선서는 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고 하겠다.마지막으로 감찰관 임무 제한사항 측면에서는

육군과 美육군이 이권(利權)개입(介入)이라든지,감찰관 임무수행에 공정성을

저해한다든지,차후에 감찰관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는 보직 수행을 동일

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은 차이가 없다.

제 3절 감찰관 직무교육

1.육군의 감찰관 직무교육33)

육군의 감찰관 직무교육은 감찰관에 임명되어 임무수행 중에 실시하는

33)육군 감찰실(2008),『감찰규정(육규 910)』,대전,육군본부,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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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신임(新任)감찰장교 교육만을 제시하겠다.

가.목 적

신임 감찰장교에게 감찰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지식과 활동기법 배양은

물론 인격과 소양 함양을 도모하여 감찰장교로서 직무수행 능력을 구비한다.

나.대상 및 시기

교육대상은 중앙 선발된 중․소령급 감찰장교,임명직 중령급 참모,감찰

직무 부서에 근무하는 부사관,군무원,대외기관 위탁생이며,교육시기는

연 2회(전․후반기 각 1회)4주간 실시한다.

다.평가 및 수료

교육결과에 대한 학습평가는 감찰관 개인의 인사관리에 반영하고,학습

평가는 아래와 같이 절대평가를 적용한다.

상 중 상 중 하

90% 이상 80～ 90% 70～ 80% 70% 미만

평가결과 ‘상’층자는 보직교류시 보직의 우선권과 연장심의 우선권을 부여

하며,‘하’층자는 유급(留級)조치하여 차기 교육시 재교육한다.

감찰교육 수료자는 수료증과 감찰병과 휘장을 수여하여 감찰장교로서의

임무수행 자격을 부여한다.

라.퇴교 심의 회부 및 조치

교육기간 중 1일 이상의 무단 결석자,학습평가 결과 60% 미만인 자,

기타 군기문란자는 육본 감찰실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특파해임 조치하여

해임명령을 인사사령부에 의뢰한다.

2.해․공군 및 美육군의 감찰관 직무교육

가.해 군34)

해군 감찰관 직무교육의 목적은 감찰관으로서 임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34)해군 감찰실(2010),『해군 감찰규정(8-0-1-규01)』,대전,해군본부,pp.113-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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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검열,감사 및 조사관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창의력을

개발시키고 검열(감사)방법 등 감찰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와 일반적 사항을

교육시키기 위함이며,교육대상은 해군본부 및 예하부대 감찰실 전입자 중

감찰관 임무를 수행하는 장교,부사관,군무원이다.교육과정은 해군본부

감찰실 주관으로 1주간 실시하는 자체교육과 매년 인사참모부 교육처 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감사원과 육군 위탁교육이 있으며,자체교육 내용 및 방법은

아래 도표(표 3-9)와 같다.

교 육 내 용
교 육 방 법

교 육 시 간
강 의 실 습

감 찰 개 요 1H - 1H

조 사 업 무 2H 1H 3H

공 직 기 강 2H - 2H

검 열 업 무 3H - 3H

안 전 업 무 2H - 2H

감 사 업 무 7H - 7H

예 방 감 찰 2H - 2H

민 원 사 무 2H 2H 4H

소 원 수 리 1H 1H 2H

손 망 실 업 무 2H 2H 4H

군 수 /관 리 2H - 2H

시설 및 부동산 2H - 2H

특 강 3H - 3H

행정(입․퇴소식) 2H - 2H

평 가 1H - 1H

총 계 34H 6H 40H

(표 3-9)감찰관 자체교육 내용 및 방법

또한,전입 감찰관의 직무 수행능력을 함양하여 담당 직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자격부여 평가를 실시하는데,평가대상은 감찰관으로

전입 보직된 장교,부사관,군무원이며,평가방법은 부대별 예규 또는 지침에

따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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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공 군35)

공군 감찰관의 원활한 예방 감찰활동 수행 및 업무성과 제고(提高)를 위한

‘보임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교육과정은 공군본부 및 사령부급 감찰관,

예하부대 감찰실장(참모)을 대상으로 하는 ‘감찰참모 보임전 과정’과 예하

부대 감찰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감찰장교 보임전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

한다.교육기간은 각 5일로 하며 ‘감찰참모 보임전 과정’은 연 1회,‘감찰장교

보임전 과정’은 연 2회로 계획하여 운영하며,교육운영은 항공안전관리단

에서 주관하여 시행하고,교육시기,교과목 등은 감찰실장(감찰과장 소관)과

협조하여 계획 및 운영한다.

다.美 육 군36)

美육군은 감찰관 직무교육을 주(state)방위군과 예비군까지 확대 시행

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육군 감찰과의 비교 분석 측면에서 현역 및 군무원

감찰관 직무교육으로 한정해서 제시하도록 하겠다.

(1)감찰학교 직무교육

감찰실 훈련처는 감찰학교의 핵심부분이고 감찰기준,책임,교리 및 기술에

관해 주무 감찰관과 보좌 감찰관에게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직무교육 과정을

관장한다.감찰학교 교관들은 일반적으로 육군성 감찰실 또는 기타 감찰기관

에서 임무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감찰관 또는 법무관이며,이들은 직무

교육 과정을 관장하고 지원교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교재를 집필 및 개발

하고,감찰정책을 최신화하며,교리서를 집필,수정 및 보완하고,대외 공개용

교육 패키지를 준비하며,순회교육반에 참가하고,원거리 교육시스템을 개발

한다.감찰학교는 감찰관 역할 및 4가지 기본 감찰기능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며,교육생의 감찰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4가지 감찰기능 및 관련 교리에 대해 교재를 활용한 실습을 포함하여

소규모 및 대규모 그룹 형태로 다양한 감찰 관련 사례에 대해 교육한다.

모든 주무 감찰관 및 보좌 감찰관 그리고 180일 이상 임무를 수행하는

35)공군 감찰실(2009),『감찰․검열․감사업무(공군규정 6-1)』,대전,공군본부,p.11

36)ArmyRegulationop.cit.,pp.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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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보좌감찰관은 감찰학교를 수료해야 한다.감찰관 임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 감찰감에 의해 감찰임무를 지속하도록 승인받은 군인 및 군무원은

육군성 감찰실 훈련처장(감찰학교장)이 필수 이수과정을 면제시켜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찰학교에 입교한다.훈련처장만이 과거 감찰 경험,예상 감찰

임무,감찰정책,절차 및 문제에 대한 최신 변동사항 등을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 감찰학교 이수과정을 면제시켜 줄 수 있다.훈련처장이 감찰학교 수료를

위한 필수조건을 결정하며,감찰차감은 모든 감찰학교 교육생들의 수료 및

교육과정 수료 증명서에 대한 위임받은 승인권한을 행사하며,감찰감은 감찰

학교 교육프로그램에 명시된 수료를 위한 필수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학생들의

심의를 주관한다.감찰학교는 12개월간 예정된 모든 수업에 대한 일정을

준수하고,훈련처장은 각 해당 수업의 정원수를 승인한다.

(2)감찰관 보수교육

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 모든 감찰관은 감찰학교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

(履修)함으로써 4년마다 감찰관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이 과정은 최근의

감찰정책 및 교리를 감찰관에게 교육하고,감찰학교는 연 2회 보수교육 과정을

개설한다.각 감찰관은 감찰관 자격을 갱신하기 위해 보수교육 과정에 명시된

평가시험을 통과해야 하며,감찰학교 보수교육 과정에서 자격갱신에 실패한

감찰관은 재입교해서 보수교육을 성공적으로 통과하거나 감찰감이 감찰자격을

박탈하기 전에 감찰학교에서 지시된 대체수단을 사용하여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감찰관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감찰관은 4년째 되는 해의 4개월 전에

감찰학교 보수교육 과정을 수료해야 하며,감찰감은 감찰학교 보수교육 과정을

통해 자격갱신을 이행하지 않고 감찰관으로써 52개월 넘게 임무수행한 감찰관의

자격을 통보 없이 박탈(剝奪)할 수 있다.

(3)대리 감찰관,임시 보좌감찰관,행정지원요원 직무교육

제한된 자산 및 장소는 모든 등급의 감찰관의 감찰학교 입교를 제한하기

때문에 사령부 감찰관(주무 감찰관)은 지역적으로 대리 감찰관,임시 보좌

감찰관(180일 미만 임무수행 감찰관만 해당)및 행정지원요원을 교육한다.

감찰관 교육은 감찰학교에서 공표된 최신 교리가 반영되어야 하며,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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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감찰관 교육을 위한 대외공개용 교육패키지를 개발하여 지원하고

이 패키지는 감찰학교 홈페이지에서 입수 가능하다.또한,사령부 감찰관은

새로운 감찰교리,절차 또는 정책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단기 감찰

교육과정을 실시하며,감찰학교는 요청에 따라 필요시 지침,교재 및 참고

자료를 제공한다.

(4)기술감찰관 자격교육

기술감찰을 수행하기 위해 지명된 감찰관 교육프로그램은 2단계로 시행

되는데,1단계는 감찰학교에서 실시되고 2단계는 현장 교육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되는데 교육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현 기술감찰제도의 정책 및 절차를 감찰관에게 완전히 숙지시킨다.

•새롭게 지명된 감찰관에게 감찰수행 전에 최소한 2번의 기술감찰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감찰관을 위해 화학적 안전체계교육을 최신화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3.육군과 해․공군 및 美 육군의 감찰관 직무교육 차이점

지금까지 제시한 육군과 해․공군 및 美육군의 감찰관 직무교육을 분석해

보면 美육군뿐만 아니라 해․공군도 육군과 감찰관 직무교육 측면에서는

차이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따라서 해․공군과 육군의 감찰관 직무

교육 차이점을 먼저 알아보고,육군과 美육군의 감찰관 직무교육 차이점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해군은 일단 신임 감찰관 직무교육 기간이 육군의 4주에 비해 1주일로

교육기간이 짧고,육군은 직무교육 기간 중에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개인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있으나 해군은 직무교육 기간 중에는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부대 전입시 예규나 지침에 따라 자격부여 평가를

실시한다는 점이 상이(相異)하다.

공군은 ‘보임전 교육과정’이라는 감찰관 직무교육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육군이 중․소령급 신임 감찰관을 육군 감찰실 주관으로 통합교육을 실시

하고 있는 반면에 공군은 교육과정을 항공안전관리단 주관으로 공군본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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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급 감찰관,예하부대 감찰실장(참모)을 대상으로 하는 ‘감찰참모 보임전

과정’과 예하부대 감찰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감찰장교 보임전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연간 교육횟수도 육군이 전․후반기 각 1회 실시하는데

반해 공군은 ‘감찰참모 보임전 과정’은 연 1회,‘감찰장교 보임전 과정’은

연 2회 실시한다는 차이점이 있고,교육기간도 육군이 4주인데 반해 공군은

1주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美육군은 감찰관 직무교육 측면에서도 육군에 비해 교육제도가 체계화

되어 있고,육군과 많은 차이점이 있다.우선 美육군은 육군성 감찰실내에

훈련처가 편성되어 있고,감찰관 직무교육을 관장하는 감찰학교가 별도로

있으며 훈련처장이 감찰학교장을 겸직하고 있다.감찰학교 교관들은 경험이

풍부한 감찰관이나 법무관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감찰관 교육지원을

위한 교재를 집필 및 개발,감찰정책 최신화,대외 공개용 패키지 준비,순회

교육,원거리 교육 시스템 개발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이에 반해 육군은

훈련처와 같은 주관 처부가 없이 육군본부 감찰실의 감찰관들이 감찰 고유

기능을 수행하면서 직무교육 교재를 집필하고 감찰관 직무교육까지 수행하다

보니 전문성도 떨어지고 업무의 이중(二重)부담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두 번째로 감찰관 직무교육 기간도 육군이 감찰기능 소개교육 형식으로

4주간 짧게 실시하는데 반해 美육군은 장장 1년 동안 4대 감찰기능 및 관련

교리에 대해 교재를 활용한 실습과 그룹을 형성하여 다양한 감찰 관련 사례를

교육한다.세 번째로 육군이 감찰관 직무교육을 중․소령급 장교,부사관,

군무원을 대상으로 육본 감찰실이 주관하여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에

美육군은 감찰관 등급과 수행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무 감찰관과 보좌

감찰관,6개월이상 임무수행을 하는 임시 보좌감찰관은 감찰학교 주관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대리 감찰관,6개월미만 임무수행을 하는 임시 보좌

감찰관,행정지원요원은 지역 개념의 주무 감찰관 주관으로 직무교육을 실시

하며 감찰학교는 교육패키지를 제공한다.그리고 육군에는 없는 핵,화학 및

생물학 안전성을 감찰해야 하는 美육군의 특성상 지명하는 기술감찰관은

1단계 교육은 감찰학교에서,2단계 교육은 현장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한다.마지막으로 육군은 감찰관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54-

않는 반면에 美육군은 모든 감찰관에게 4년마다 보수교육 과정 수료 및

평가시험 합격을 통해 감찰관 자격을 갱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주무

감찰관은 지역의 대리 및 임시 보좌감찰관,행정지원요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감찰교리,절차 또는 정책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보수교육 형식의 단기

감찰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실시한다.

제 4절 육군 감찰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본 절에서는 감찰기능과 역할,감찰관 인사관리 및 직무교육 측면에서

1,2,3절에서 제시한 육군과 해․공군 및 美육군의 차이점 비교분석 결과와

다른 연구자의 연구논문에 제시된 의견과 수집자료,3년여의 감찰관 근무를

통한 실무경험을 토대로 앞에서 언급한 세가지 측면에서 육군 감찰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1.감찰기능과 역할 측면

육군본부 감찰실의「’10년 전반기 감찰 직무감사 결과」와 美육군과의

차이점 비교분석 결과,관련 논문 및 수집자료를 근거로 감찰기능과 역할

측면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①전문성과 창의성이 결여된 과거답습 위주의

감찰활동,②감찰활동 여건 보장을 위한 독립성 보장 미흡,③전시(戰時)

작전임무에 부합된 감찰관 역할수행 미흡,④합동작전간 감찰관 역할 개념

미정립,⑤감찰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관리체계 구축 미비(未備)로 분석되었다.

가.전문성과 창의성이 결여된 과거답습 위주의 감찰활동

육군본부 감찰실 주관으로 실시한「’10년 전반기 감찰 직무감사 결과37)」를

보면 검열과 감사를 제외한 감찰 6대 기능과 역할수행 관련해서 지휘관

의도에 부합된 창의적인 감찰활동이 요망되고,상급부대 지원소요 도출로

도움을 주는 활동이 미흡하고,과거 답습적 행정위주 단편적인 감찰활동이

식별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감찰 각 기능별로 분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예방 감찰활동은 주요 부대활동과 취약요소를 분석하여 선택과

37)육군 감찰실(2010),『’10년 전반기 감찰 직무감사 결과』,대전,육군본부,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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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의 개념을 적용한 목적에 부합된 감찰활동 계획수립이 필요하고,계획은

사전에 지휘관에게 보고하여 지휘의도에 부합된 활동이 되어야 하며,부대

운영진단은 행동화 위주로 진단을 하기 보다는 행정적 진단을 실시하였고,

상급부대 및 지휘관심 사항,사고분석 등에 의한 예방적 과제 개발이 미흡

하고,부대별 관례적이고 획일적인 예방활동과 참모부서 고유업무 대행 및

단순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시스템 검증식 감찰활동을 통한 상급부대 차원의

지원소요 식별과 조치가 미흡하고,감찰활동 결과는 피검부대(서)후속조치

결과보고 접수 후 현장 확인점검으로 미조치사항은 완결시까지 추적관리

하는 후속조치 확인점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둘째,조사

활동은 조사실시전 감찰관의 관계법령 숙지가 미흡하고,관련자 조치시

번복사례 발생에 따른 감찰관 권위실추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법무,헌병)의

자문을 구하지 않았으며,문제를 야기시킨 원인을 식별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하나 현상조치 위주의 활동을 하였고,법규와 객관적 근거에 의한

조사보고서 작성이 요망된다고 하였다.셋째,소원수리는 취지에 맞는 소원

접수 및 조치가 필요하며,부대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주기적인 설문내용

최신화가 미흡하고,장병 고충처리체계 창구에 대한 홍보활동이 저조하고,

소원제기자에 대한 신상보호가 미흡하였음을 지적하였다.넷째,민원처리는

민원 유형별 주무부서 지정 미흡과 접수민원에 대한 이첩(移牒)지연,처리결과

근거유지 미흡,민원처리사항을 월단위로 지휘관에게 정기 보고하는 것을

일부 누락하였고,민원인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조치 및 회신사례와 감찰

에서 처리해야 할 진정민원을 유관(有關)부서에 이첩 처리하고,민원인 정보

보호 미흡으로 민원취하 사례가 발생하였음을 지적하였다.다섯째,손망실

처리는 감찰활동간 손망실 업무지도가 미흡하고,손망실 보고서 작성시에

일부 손망실 품목의 수명연한(壽命年限)미확인으로 손실액 산정이 미흡하고

불필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였음을 지적하고 있으며,마지막으로 자율기강

업무는 부대특성을 고려한 공직기강 확립 계획수립이 요망되고,취약시기 및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공직기강 확립 활동과 활동결과에 대한 개선과제

도출이 미흡하며,공직기강 관련 주요공문 지휘관 보고 및 해당부서 및 실무자

에게 전파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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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기능과 역할 관련해서 앞에서 분석된 내용들은 필자가 3년여의 감찰관

임무수행간 워크샵(Work-Shop)이나 공문으로 접수된 각종 점검결과 보고서

에서 듣고 보아왔던 거의 유사한 분석 내용들이다.이것은 한마디로 대다수

감찰관들의 활동이 전임(前任)감찰관들의 활동자료를 참고하는 과거 답습식

감찰활동을 계속 해 왔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이러한 결과는 지휘관 의도에

부합되고 전문성 있고 창의적인 감찰활동을 위해서 항상 지휘관에게 지휘

주목하고 참모부서와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해 지휘관 관심사항을 찾고

감찰활동전에 관련 규정과 방침,교리연구를 생활화하여 단순 현상지적이

아닌 시스템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감찰활동을 통해

부대 전투력 발전에 기여하기 보다는 대다수 감찰관들이 편의 위주의 과거

답습식 감찰활동으로 초래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나.감찰활동 여건 보장을 위한 독립성 보장 미흡

감찰관의 소신있고 공명정대한 감찰활동을 위해서는 지휘관에 의한 독립성

보장이 필수적이다.현 감찰규정에는 감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명시

되어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인데,그 이유는 감찰관 스스로 감찰

활동 여건 보장을 위한 독립성 확보 노력이 미흡하고,지휘관의 감찰활동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발생한 문제점이라고 판단된다.첫째,감찰관 스스로의

독립성 확보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은 어떤 조직에서든 자신의 영역과 위치를

확고히 하는 기본조건이 전적(全的)으로 자기역할에 달려 있듯이 감찰관으로서

지휘관이 신뢰하는 개인참모로서의 영역과 위치,즉 독립성을 보장받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한데 그렇지 못한 감찰관은 항상 피동적인 근무자세로

지휘관이 시키는 일만 함으로써 독립성 보장이 어렵게 되는 것이고,둘째,

지휘관의 감찰활동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감찰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지휘관이 감찰관을 감찰활동과 무관한 훈련

파견이라든지,안전통제 등의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감찰활동 여건을 보장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전시 작전임무에 부합된 감찰관 역할수행 미흡

美육군의 감찰관이 군사작전의 모든 단계와 상황에서 부대임무와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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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관된 감찰활동을 하고 지휘관의 최측근에서 작전수행간 의사결정까지

보좌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에 육군은 평시와 거의 유사한

다소 피동적인 전시 감찰활동을 수행하고 규정이나 교리에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개념적으로만 기술되어 있는 실정이다.사실 3년여의

감찰관 생활 동안 훈련시에 동참하여 훈련진행 상태를 평가하고 작전을

계획,준비,실행하는데 있어 직접 관여하여 지휘관을 보좌하는 역할은 해 본

경험이 없다.항상 훈련시에 감찰관의 임무는 훈련 미참가부대와 잔류인원에

대한 사고예방 감찰활동을 통해 훈련에 기여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명시된

역할이고,또한 사령부가 출동하여 예비 지휘소를 점령해도 상황조성에 의한

전시(戰時)감찰활동에 대한 임무부여는 없고 역시 훈련장 안전순찰이 관례적인

감찰관 역할의 주 임무가 되어 버린 것이 현실이다.

라.합동작전간 감찰관 역할 개념 미정립

현대전은 전장환경 자체가 육군 단독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없고 반드시

타군(他軍)과 합동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환경이다.또한,우리 군은 최근

천안함 피격(被擊)사건을 통해서 합동작전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하고 합동

참모본부의 역할과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제고(提高)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그렇다면 이러한 분위기에 맞게 美육군과 같이 합동작전간 감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론적 개념을 발전시키고 역할정립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아직까지 육군 감찰은 합동작전 관련 감찰관 역할에 대해서는 이론적 개념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마.감찰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관리체계 구축 미비(未備)

오늘날 세계는 광범위한 네트워크 통신망을 기반으로 책상 앞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를 주고 받고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신속성은 물론 효율성을

바탕으로 업무성과를 극대화 하고 있다.美육군은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

걸맞게 범세계 자동화 통신망인 감찰넷(IGNET)의 운용으로 감찰관의 신속

하고 효율적인 감찰기능과 역할수행을 지원하고 있으며,프로그램은 육군성

감찰실내 별도로 편성된 정보자원관리처 책임으로 운용 및 관리되고 있고,

감찰자료 및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대책도 구비되어 있다.반면에 육군 감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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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구축된 정보관리체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정보관리부서도 편성

되어 있지 않고 초보수준의 감찰실 정보공유방을 운용 및 관리할 전문 전산

요원도 없다.현재 개설되어 있는 감찰실 홈페이지내 정보공유방은 비밀

번호 입력을 통해 감찰관만 접근하도록 허용되어 있으나 탑재자료가 감찰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육군본부 감찰실내 감찰관이 자기 고유업무 외에

추가임무를 부여받아 운용하다 보니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탑재자료 또한

부대에 민감한 사안(事案)이라든지 개인신변(身邊)과 관련된 조사활동 자료는

제외하고 일반적인 감찰활동 자료만 탑재하고 있어 감찰관의 감찰기능과

역할수행에 탑재자료 활용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다.

2.감찰관 인사관리 측면

조직의 변화와 발전은 인재선발과 관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임을 공감할 것이다.여기서는 2절에서 비교분석한 육군과

美육군의 감찰관 인사관리 차이점을 토대로 ①감찰관 선발,②감찰관 보직

관리로 구분하여 육군 감찰관 인사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가.감찰관 선발

현재 우수한 감찰관 선발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차상위 계급으로의

진출률이라고 본다.이것은 감찰관 선발시 규정되어 있는 자격기준과 직결

되는데 현 감찰규정에 제시되어 있는 자격기준은 육군대학 과정을 이수한

영관급 장교(중․소령급)로 교육성적이 ‘중상’층 이상인자,계급에 상응한

지휘관 및 참모직을 역임한 자 등으로 지휘력,경력,인격과 품성,외모와

신체조건까지 따지는 美육군의 엄격한 자격기준에 비해 평범한 수준이다.

따라서 진급시기가 되면 원소속 병과 장교와 진급경쟁을 해야 하는 현 진급

제도하에서 진급률은 당연히 낮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며,이런 현실로 인해

“감찰 특파(特派)하면 진급이 잘 안된다.”는 선입견이 타(他)병과 장교들에게

인식되어 있어 우수한 장교들의 감찰특파 지원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

하고 있다.사실 현재 감찰관 임무수행을 하고 있는 필자로서도 인정하기

싫은 현실이지만 감찰로 특파하는 중․소령급 장교 대부분이 미래의 비전

(vision)을 가지고 감찰특파 지원을 하는 장교들은 드물다.두 번째는 임명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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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령급 감찰관과 지휘관에 의해 보직되는 부사관 및 군무원 문제로

사․군단급에 임명되는 중․대령급 감찰관은 중앙 선발절차와 직무교육

없이 보직되기 때문에 감찰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바로 임무수행하기에는

제한사항이 있으며,특히 군단급 감찰참모로 임명되는 대령급 감찰관은

중․소령 계급에서 감찰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역할수행이 제한된다고

할 수 있겠다.그리고 지휘관에 의해 보직되는 부사관 및 군무원은 감찰관

경험이 없을뿐더러 자격기준에 의한 중앙 선발도 아니기 때문에 검증절차도

없이 바로 보직됨으로 인해 보직후에 제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마지막으로 감찰관 선발계급 문제인데

현재 중앙선발 감찰관 계급을 중․소령급 장교로 한정하고 있다 보니 美육군과

같이 엄격한 자격기준을 거쳐 우수한 부사관 및 군무원 선발이 불가하고

대위급 장교와 준사관은 선발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나.감찰관 보직관리

감찰관 보직관리는 하위계급에서 상위계급으로의 보직의 연계성 문제와

감찰관 경력을 고려한 전역후 관련 직위 군무원 특별채용 문제로 구분하여

설명하겠다.먼저 하위계급에서 상위계급으로의 보직의 연계성 문제는 소령

계급에서 선발된 장교의 중령 진출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진급된 소수 인원 중

본인의 희망에 의한 감찰 재특파(再特派)인원을 제외하고는 감찰관 경험이

없는 중령급 장교를 선발하여 보직시키고,중령급 장교 중에서 특파기간에

대령으로 진급하는 인원은 더더욱 적기 때문에 극소수 인원이 대령급 감찰관

직위에 보직되고 나머지는 임명직으로 중․소령 시절 감찰관 경험이 전혀

없는 인원을 보직시킨다.이러한 현실은 보직관리의 단절로 인해 전문성

있는 감찰관 역할수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수자원이 감찰특파 지원을 하지

않는 제한사항으로도 작용하고 있다.다음으로 감찰관 경력을 고려한 전역후

관련 직위 군무원 특별채용 문제는 중․소령급 장교가 감찰특파 기간중에

차상위 계급으로 진급이 안되서 전역하게 되었을 때 관련 직위 군무원에

특별 채용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이러한 우선권이나 특혜(特惠)가 없기

때문에 진급 적기가 경과한 많은 감찰관들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 처음

감찰 특파했을 때의 마음으로 근무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전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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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감찰관들에게 특혜(特惠)를 다 줄수는 없겠지만 특파기간 중 우수하게

근무한 감찰관을 선별하여 소정의 선발절차에 의거 관련 직위 군무원에

특별 채용한다면 감찰관들의 성실한 근무자세 유도와 우수한 감찰관 선발에도

일조(一助)할 것으로 판단된다.

3.감찰관 직무교육 측면

감찰관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창의성은 직무교육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는데 체계화된 교육제도를 갖추고 있는 美육군보다 감찰기능과 역할이

더 많은 육군은 감찰관 교육체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여기서는

美육군과 대비되는 ①감찰관 전문 교육기관의 부재(不在),②신임 감찰관

직무교육의 한계(限界),③감찰관 보수교육 및 위탁교육의 문제라는 세가지

관점에서 감찰관 직무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가.감찰관 전문 교육기관의 부재(不在)

美육군은 육군성 감찰실에 훈련처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감찰관 직무

교육을 관장하는 감찰학교가 있으며,교관은 경험이 풍부한 감찰관이나 법무관

으로 편성되어 있어 감찰관 교육을 위한 교재 집필 및 개발,정책 최신화,

교육지원 등의 감찰관 교육 및 지원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어

있는 반면에 육군은 감찰관 교육업무를 전담하는 주관 처부가 없이 감찰실의

감찰관들이 고유업무를 수행하면서 부가적으로 감찰관 직무교육 교재를

집필하고 교육까지 실시해야 하는 이중(二重)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교관의

전문성도 떨어지고 체계적인 직무교육도 어려운 실정이다.신임 감찰관들도

전문 교육기관이 아닌 감찰실내 회의실을 임시 교육장으로 활용해 직무교육을

받다 보니 소속감 또한 저하(低下)되는게 현실이다.

나.신임 감찰관 직무교육의 한계(限界)

신임 감찰관 직무교육은 美육군이 1년 동안 감찰기능 및 관련 교리에

대한 실습과 다양한 감찰 관련 사례를 교육받는 것에 비해 육군은 감찰 8대

기능(검열,감사,예방 감찰활동,조사,소원수리,민원,손망실 처리,자율기강

업무)을 단 4주 동안 교육받는다.필자도 신임 감찰관 직무교육을 수료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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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간의 교육으로 감찰 8대 기능에 관련된 직무지식을 숙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또한,美육군은 감찰관 등급(주무․보좌․임시 보좌․대리 감찰관,

행정지원요원)과 수행임무에 따라 감찰학교에 입교해서 교육받는 감찰관과

지역별 주무 감찰관에 의해 교육받는 감찰관으로 구분되지만 감찰기능과

역할 관련해서 교육을 받지 않는 감찰관이 없는 반면에 육군은 감찰관 직무

교육이 감찰규정에는 중․소령급 장교,부사관,군무원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교육수료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중앙 선발된 중․소령급

장교로 이루어지고 있으며,임명직으로 보직되는 대령급 감찰관을 포함하여

대다수의 부사관과 군무원이 교육을 받지 않고 감찰관 임무를 수행하면서

직무지식을 습득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다.감찰관 보수교육 및 위탁교육의 문제

美육군은 모든 감찰관에게 4년마다 보수교육 과정 수료 및 평가시험 합격을

통해 감찰관 자격을 갱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주무 감찰관은 지역의

대리 및 임시 보좌감찰관,행정지원요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감찰교리,절차

또는 정책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보수교육 형식의 단기 감찰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실시하고 있다.이에 반해 육군은 현재 감찰관 보수교육 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으며,연 1회 감찰관 워크샵(Work-Shop)을 통해 전년도

기능별 감찰활동 분석내용과 당해연도 감찰활동 중점 및 방향을 전파하고

있는 수준이다.또한,감찰관 위탁교육은 육군본부 감찰실 감사과의 소수

실무자를 국방부 감사원 직무교육에 위탁교육 시키는 정도이며,선진국 감찰

제도를 경험하여 육군의 감찰제도를 개선시키고,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외국 및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대외 위탁교육은 없는 실정이다.

4.국방관리 측면에서 효율성 검토

선진 일류기업으로 도약을 꿈꾸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기업의 미래를

보장하고 설정된 목표와 비전(vision)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현실에 안주

하지 않고 조직원들에게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요구하며,기업경영은 철저

하게 효율성과 능률성을 추구하고 있다.또한,미래 기업의 든든한 기둥역할을

수행할 인재선발을 가장 중요시하며 선발된 인재들도 직무교육과 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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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를 통해 적재적소(適材適所)에서 자신의 능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한다.이러한 국내기업의 경영방식이 바로 치열한 생존경쟁

(生存競爭)속에서 당당히 기업의 입지를 굳히고 세계 일류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과거에 안주하려는 조직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하다.다시 말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전쟁수행 방식이 완전히 변화

되었고 군 조직이 확대되고 그 기능도 세분화되고 다양화되어 새로운 감찰활동

패러다임(paradigm)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편의 위주

과거 답습식의 관행적인 감찰활동은 더 이상 안된다는 것이다.

육군 감찰병과가 창설된지 거의 60여년 이상이 지났지만 감찰관 스스로의

자정(自淨)노력 부족,제도적인 발전이 뒷받침 되지 못해 감찰관 인사관리의

문제점과 직무교육의 한계로 국방관리 효율성 제고(提高)를 위한 군 발전 및

전투력 증강에 기여하는 감찰 본연의 기능과 역할 수행은 아직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필자가 앞에서 제시한 감찰기능과 역할,감찰관 인사관리,감찰관

직무교육 측면에서의 육군 감찰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은 현대전 수행능력

구비(具備)와 정예화된 선진육군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을

뒷받침하고,저비용 고효율의 실용적인 군 운영과 더 나아가 부대업무 전분야에

걸쳐 군 발전 및 전투력 증강에 기여하는 육군 감찰제도의 발전을 위한

방안 제시와 군 정책에 반영여부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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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국방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육군 감찰제도 발전방안

앞장에서는 감찰기능과 역할,감찰관 인사관리 및 직무교육 측면에서 육군

감찰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방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을 검토해

보았다.본 장에서는 앞장에서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육군 감찰제도 발전의

목표,방향,비전(vision)을 제시하고,발전방안으로 감찰기능과 역할을 제고

(提高)할 수 있는 방안과 감찰관 인사관리 개선방안,감찰관 직무교육 향상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와 정책제언(政策提言)을 하도록 하겠다.

제 1절 발전의 목표,방향,비전(vision)

국방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육군 감찰제도 발전의 목표는 ‘21C국가

방위 중심군(中心軍)’으로 도약하는 선진육군 육성에 기여하도록 감찰제도가

발전되어야 하며,발전방향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전쟁수행 방식의 전환과

효율성,능률성을 우선시 하는 군 조직운영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감찰활동 패러다임(paradigm)의 전문가다운 감찰기능과 역할수행이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고,감찰병과의 미래 비전(vision)인 ‘선진육군의

발전과 전투력 증강에 기여’하는 감찰임무 수행이 실현되도록 감찰제도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제 2절 발전방안(發展方案)

1.감찰기능과 역할 제고 (提高)

감찰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①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감찰활동,②감찰활동 여건 보장을 위한 독립성 확보,③전시 작전임무에

부합된 감찰관 역할수행,④합동작전간 감찰관 역할 개념정립,⑤감찰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가.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감찰활동

美육군이 4대 감찰기능(교육 및 훈련,감찰,지원,조사)을 수행하는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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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8대 감찰기능(검열,감사,예방 감찰활동,조사,소원수리,민원,손망실

처리,자율기강 업무)을 수행한다.이것은 美육군보다 육군의 감찰관이 훨씬

더 많은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전임(前任)감찰관의 활동

자료만을 참고한 과거 답습식 감찰활동의 반복은 감찰병과의 발전을 저해

할 뿐만 아니라 지휘관의 불신을 낳고 수검부대로부터 감찰관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전문성과 창의성은 직무교육도 중요하겠지만

감찰관 스스로의 책임감,의지와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전문성 구비

(具備)를 위해 감찰활동과 관련된 규정과 방침,교리연구를 생활화 하고,

창의적인 감찰활동의 기본조건인 지휘주목과 원활한 참모협조로 지휘의도를

파악하고,감찰활동전 지휘관 의도에 부합된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지휘관

에게 결심을 득한후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감찰활동으로

시스템적인 문제점을 명쾌하게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한다면 지휘관이

신뢰하고 부대 전투력 발전에 기여하는 감찰관 역할수행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나.감찰활동 여건 보장을 위한 독립성 확보

감찰활동 여건 보장을 위한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휘관에게 신뢰를

주는 감찰관 스스로의 역할수행 노력과 지휘관이 감찰기능과 역할을 이해

하고 감찰 본연의 임무수행을 보장해야 한다.美육군은 감찰관과 지휘관의

관계를 ‘절친한 친구’,즉 ‘지휘관이 전적(全的)으로 신뢰하며,전시(戰時)및

평시(平時)에 부대의 모든 상황에 대하여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존재’라고

규정하고 있다.이것은 지휘관과 참모관계 이상의 친밀함의 표현이며,이러한

관계는 지휘의도를 포함하여 지휘관의 목표와 비전(vision),지휘관심 사항까지

지휘관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지휘관을 보좌하는 감찰관의 역할을 수행할 때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육군의 감찰관도 스스로의 자정(自淨)노력으로

지휘의도에 부합하는 감찰활동을 통해 지휘관이 신뢰하는 개인참모로서의

독립성을 인정받아야 하며,지휘관 또한 감찰기능과 역할을 이해하여 감찰

본연의 기능과 역할수행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그리고

감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라고만 되어 있는 감찰규정에도 감찰활동과 무관한

활동을 예(例)로 명시하여 지휘관이 임무부여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화시킬 때

감찰활동 여건 보장을 위한 독립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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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전시 작전임무에 부합된 감찰관 역할수행

전시(戰時)작전임무에 부합된 감찰관 역할수행은 감찰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육군이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분야라고 판단된다.현 감찰규정에 전시에도

평시(平時)와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명시하고 있는데,실제 훈련시에는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훈련상황과 연계해서 수행하지 않고 있다.다시 말해 평시

훈련없이 전시 상황에서 제대로 역할수행을 한다는 것은 제한된다고 판단

된다.따라서 전시 작전임무에 부합된 감찰관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감찰규정에

명시된 전시 감찰기능과 역할을 훈련상황과 연계해서 숙달해야 하며,장기적

으로는 美육군과 같이 군사작전의 모든 단계와 상황에서 부대임무와 직접적

으로 연관된 감찰활동과 지휘관의 측근에서 작전수행간 의사결정까지 보좌

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찰관들의 임무수행 능력을 제고

(提高)시켜야 한다.

라.합동작전간 감찰관 역할 개념정립

현대전에서 합동작전은 작전의 기본개념이며,전투상황 자체가 합동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변화되었다.또한 2015년 12월 1일에는 전시작전

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된다.따라서 美육군과 같은 합동작전간 감찰관

역할 개념정립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단기적으로는 합동작전간 감찰관

역할을 육․해․공군이 협조하여 이론적 개념정립을 통해 규정에 반영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합동참모본부에 현재는 편성되어 있는 않은 감찰기능을 편제에

반영하여 추가로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마.감찰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용

美육군은 전세계 감찰관을 지원하는 자동화 통신망인 감찰넷(IGNET)을

통해 감찰관 및 기타 기관과의 의사소통,사무자동화 및 행정,훈련 소프트

웨어 지원은 물론 감찰조치요청체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감찰사건 데이터를

수집,통합,전자적 상호교환까지 가능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 및 운용하고

있으며,육군성 감찰실 정보자원관리처 책임으로 운용 및 관리하고 있다.

반면에 육군 감찰은 감찰실 홈페이지에 정보공유방을 통해 감찰활동 관련

자료를 탑재하여 전감찰관이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감찰활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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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극히 제한적이다.감찰활동 정보관리체계는

자료를 탑재하는 것보다 감찰기능별로 자료를 구분하여 관리 및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며,더 나아가서는 美육군과 같이 타(他)기관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체계를 활용하여 감찰활동 결과처리,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가능한

원격감사 기능,행정 및 교육지원,자료수집 및 공유 등이 가능한 감찰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관리체계 개발 및 구축(構築)이 필요하다.따라서 육군본부

감찰실내에 정보관리부서를 당장 편성할 수는 없으므로 단기적으로는 현재

단순히 감찰자료만을 탑재하는 방식의 감찰실 정보공유방을 감찰활동간

실질적으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운용요원을 별도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으며,장기적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찰활동 지원이 가능한 정보관리체계를 개발 및 구축하고 육군본부

감찰실내에 운용 및 관리 책임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감찰관 인사관리 개선

우수한 감찰관 선발과 인사관리 개선이 감찰병과의 발전과 직결된다는

사실은 감찰관이면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3장 4절에서 분석된 감찰관 인사

관리의 실태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①감찰관 선발,②감찰관 보직관리 측면

에서 감찰관 인사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가.감찰관 선발

감찰관 선발의 개선방안을 “감찰 특파(特派)하면 진급이 잘 안된다.”는

선입견을 타파할 수 있는 선발제도의 개선,임명직 중․대령급 감찰관과

지휘관에 의해 보직되는 부사관 및 군무원을 중앙 선발제도로 전환,감찰관

선발계급의 확대방안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겠다.먼저 “감찰 특파하면 진급이

잘 안된다.”는 선입견을 타파(打破)할 수 있는 선발제도의 개선은 지원 자격과

선발기준을 상향시켜 美육군과 같이 우수한 자원을 선발하여 차상위 계급으로

진출률을 높이고,감찰 직무교육 수료시 美육군처럼 군사특기나 특수자격을

부여(현재 감찰특파 3년차에 감사 및 조사 부특기(740)를 부여받고 있으나

군생활에 이점(利點)은 없음)하여 진급이나 보직부여시 가산점을 주고,감찰관

직책을 수행한 간부나 군무원을 우수자원으로 인정해 주는 분위기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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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면 우수한 자원들의 감찰특파(特派)지원은 자연히 증가할 것이다.그리고

선발시 美육군과 같이 우수한 자원을 지명하여 선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두 번째로 임명직 중․대령급 감찰관과 지휘관에 의해

보직되는 부사관 및 군무원을 중앙 선발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은 감찰기능과

역할수행에 있어서 검증절차 없이 임명이나 보직부여로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중앙선발을 통해 직무교육 수료후 정식으로 육군본부

감찰실장에 의한 직무교육 수료증 및 감찰병과 휘장을 수여시 책임있는

역할수행을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마지막으로 감찰관 선발

계급의 확대방안은 감찰관의 활용범위를 넓히고 전문성을 제고(提高)시킬 수

있도록 대위급 장교와 준사관까지 선발계급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수한 대위급 장교를 선발하여 감찰관 경험을 쌓게 하고 소령으로 진급시

재(再)선발하여 활용하고,상위계급 진출을 고려하여 계속해서 감찰관 직위에

활용한다면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우수한 감찰관의 활용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이며,준사관의 선발은 특정한 전문분야에 대한 역할수행이 가능

하다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나.감찰관 보직관리

우수자원의 확보와 전문성 있는 감찰관 역할수행,임무수행의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하위계급에서 상위계급으로 연계되는 보직관리 개선과 감찰관

경력을 고려한 전역후 관련 직위 군무원 특별채용 방안을 개선안으로 제시

하고자 한다.먼저 하위계급에서 상위계급으로 연계되는 보직관리 개선은

하위계급에서 최초 감찰관 선발시 우수자원을 선발하여 보직수행후에 차상위

계급으로 진급하면 원소속 병과에서 해(該)계급 필수보직을 마치게 하고

다시 감찰로 재(再)특파시켜 보직을 수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연계성 있는

보직관리를 통해 우수자원 확보와 전문성 있는 역할수행 여건을 보장하자는

것이다.이것이 가능하려면 감찰관 진급률이 높아야 하는데 현재 감찰관

경력이 없어도 보직 가능한 중․대령급 감찰관 직위를 제도적으로 소령급

감찰관의 진출에 따라 우선적으로 계속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면 진급률도

높이고 우수자원 확보도 가능하다고 본다.다음으로 감찰관 경력을 고려한

전역후 관련 직위 군무원 특별채용 방안은 현재 대부분 감찰관 경력과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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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감찰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군무원 직위를 중․소령급 감찰관 중에서

차상위 계급으로 진출이 안되서 전역하는 인원으로 대체하여 특별 채용한다면

훨씬 전문성 있는 역할수행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단,조건은 모든 인원을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특파(特派)기간중 우수하게 근무하고 인격과 품행이

바른 감찰관을 엄선하여 소정의 선발절차를 거쳐 채용해야 현역 감찰관과

계급의 역전(逆轉)현상에서 오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겠다.이러한 개선안

적용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임무수행에 동기를 부여하여 진급 경과자도 성실

하게 근무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3.감찰관 직무교육 향상

감찰관 직무교육 향상을 위해서는 ①감찰관 전문 교육기관 설치,②신임

감찰관 직무교육 개선,③정기적인 감찰관 보수교육과 위탁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여기서는 이러한 세가지 측면에서 감찰관 직무교육 향상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가.감찰관 전문 교육기관 설치

美육군과 같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감찰관 직무교육을 위해서는 단기적

으로는 육군본부 감찰실에 훈련과(訓練課)가 별도로 편성되어 경험이 풍부한

전문교관에 의해 감찰관 교육 및 교육지원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며,장기적

으로는 감찰학교와 같은 전문 교육기관을 설치해야 한다.이런 하드웨어적인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우수자원을 확보할 수도 있고,전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능력이 우수한 감찰관을 배출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나.신임 감찰관 직무교육 개선

신임 감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무

교육 기간의 연장과 임명직 대령급 감찰관,부사관,군무원의 직무교육 수료

의무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우선 직무교육 기간의 연장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4주간의 교육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4주간의 교육으로 감찰 8대 기능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제한

되기 때문에 충분한 교리연구와 실습을 통해 직무지식을 숙지하고 감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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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과 동시에 감찰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자가

3년여의 감찰관 경험으로 볼 때 최소 6개월 정도는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다음으로 임명직 대령급 감찰관,부사관,군무원의

직무교육 수료 의무화 방안은 감찰관 중앙 선발제도와 연계해서 개선되어야

하는데 현재 임명되어 보직되는 대령급 감찰관과 지휘관에 의해 보직되는

부사관,군무원 감찰관을 중앙 선발제도로 전환하고 선발된 인원은 의무적

으로 직무교육을 수료토록 하자는 것이다.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찰관간의 기능별 상호 보완적 역할 분담으로 효율적이고 성과

있는 감찰업무 수행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다.정기적인 감찰관 보수교육과 위탁교육의 확대

감찰정책의 변화에 적응하고 최신 교리를 적용한 감찰관 역할수행을 위해

정기적인 감찰관 보수교육 과정의 신설(新設)이 필요하고,아울러 보수교육

과정에 美육군과 같이 평가시험을 통한 감찰관 자격갱신(資格更新)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왜냐하면 감찰관 보수교육 과정은

오랜 감찰관 생활로 자칫 과거 답습적이고 타성(惰性)에 젖은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감찰관들에게 자극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며,평가시험을

통한 자격갱신 제도는 목적의식 없이 그냥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보수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문적인 감찰관 육성을 위한 위탁교육의 확대(擴大)는 ‘우물안

개구리식’의 직무교육의 틀을 벗어나 선진국의 감찰제도와 전문 민간기관의

감찰기법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제공 차원에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장기계획에 의거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국내외 위탁교육은 육군의

모든 병과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감찰병과만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즉각 시행은 어렵겠지만 감찰관 인사관리 개선과 병행

하여 장기적인 안목(眼目)에서 우수한 감찰관을 대상으로 감찰병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감찰관 육성을 위해 국내외 위탁교육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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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정책제언(政策提言)

필자가 2절에서 제시한 국방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감찰기능과 역할,

감찰관 인사관리와 직무교육 측면의 육군 감찰제도 발전방안을 바로 정책에

반영하여 적용시키기에는 현 육군의 여건상 제한사항이 많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美육군도 1778년 감찰제도 시행(施行)이후 처음부터 현재와 같은

체계적인 감찰제도를 정립하지는 못했을 것이며,약 230여년이라는 기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육군 발전 및 전투력 증강에 기여하는

감찰제도로 발전시켜 왔다고 본다.우리 육군도 1946년 감찰병과 창설 이후

지금까지 감찰제도가 많은 발전을 해 왔지만 3장에서 분석된 것처럼 美육군

감찰제도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많은 발전이 필요함을 실감(實感)했다.

따라서 감찰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휘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육군의 발전과 전투력 증강에 기여하는 감찰관 본연의 역할수행과 감찰병과가

‘제 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필자가 제시한 육군 감찰제도의 발전방안이

거시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단계적으로 정책에 반영 및 적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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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 론

과학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무기체계 개발로 이어져 전쟁수행 방식의 패러다임

(paradigm)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았고,이에 따라 군 조직운영도 그 기능이

다양화되고 세분화됨에 따라 전문성과 효율성,능률성을 우선시 하는 방향으로

변화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이러한 군 조직운영의 변화는 감찰관들에게도

과거 답습적이고 관행적인 감찰활동의 굴레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해박한

직무지식과 예리한 통찰력을 겸비한 전문가다운 새로운 감찰활동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받고 있다.하지만 감찰관들이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고

육군이 요구하는 전문가다운 감찰기능과 역할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찰제도의 발전 또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육군 감찰제도 전 분야를 논하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감찰기능과 역할,감찰관 인사관리,감찰관 직무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육군과 해․공군 및 선진국군(美육군)감찰제도의 비교 분석을

통해 육군 감찰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감찰활동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국방관리 효율성 제고(提高)를

위한 육군 감찰제도의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감찰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감찰활동으로 시스템적인 문제점을 명쾌하게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감찰활동,감찰관 스스로의 자정

(自淨)노력과 지휘관의 감찰기능과 역할 이해로 감찰 본연의 기능과 역할

수행에 매진할 수 있는 감찰활동 여건 보장을 위한 독립성 확보,전시(戰時)

감찰기능과 역할을 훈련상황과 연계해서 숙달하고,장기적으로 美육군과

같이 군사작전의 모든 단계와 상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시 작전임무에 부합된 감찰관 역할수행,현대전 양상을 고려한 합동작전간

감찰관 역할 개념정립,다른 기관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체계를 활용하여

감찰활동 결과처리,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가능한 원격감사 기능,행정 및

교육지원,자료수집 및 공유 등이 가능한 美육군의 감찰넷(IGNET)과 같은



-72-

감찰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관리체계 구축(構築)및 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감찰관 인사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감찰관 선발은 지원자격과 선발

기준을 상향시켜 美육군과 같이 우수한 자원을 선발하여 차상위 계급으로

진출률을 높이는 감찰관 선발제도의 개선,검증절차 없이 임명이나 보직부여로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임명직 중․대령급 감찰관과 지휘관에

의해 보직되는 부사관 및 군무원을 중앙 선발제도로 전환,감찰관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대위급 장교와 준사관까지

선발계급 확대를 검토해야 하며,감찰관 보직관리는 우수자원의 확보와 전문성

있는 감찰관 역할수행,임무수행의 동기부여를 위해 하위계급에서 상위계급

으로 연계되는 보직관리 개선과 감찰관 경력을 고려한 전역 후 관련 직위

군무원으로 특별 채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찰관 직무교육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능력이 우수한 감찰관을 배출해 낼 수 있는 감찰관 전문 교육기관이 설치

되어야 하며,신임 감찰관 직무교육은 현재 4주인 교육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연장시켜야 하고,임명직 대령급 감찰관,부사관,군무원의 직무

교육을 의무화시켜야 하며,감찰정책의 변화에 적응하고 최신 교리를 적용한

감찰관 역할수행을 위한 정기적인 감찰관 보수교육 과정의 신설과 전문적인

감찰관 육성을 위해 선진국의 감찰제도와 전문 민간기관의 감찰기법을 체험

하고 배울 수 있는 국내외 위탁교육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필자는 육군 감찰제도의 미래 발전비전(vision)을 제시한다는

신념으로 상기(上記)와 같이 세가지 측면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적자

생존(適者生存)의 냉엄한 세계 경제질서의 현실 속에서 살아남아 초일류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인재양성에 투자하는 자본과 노력

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직의 미래는 인재선발과 관리에서 시작된다.마찬가지로

육군 감찰제도 발전의 선결조건 또한 우수한 감찰관 선발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으며,선발된 감찰관들이 육군의 발전과 전투력 증강을 위해 자신들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정책적으로 인사관리를 해 준다면 육군이 바라는

감찰기능과 역할수행은 자연이 이루어질 것이며 나아가 육군 감찰제도의

계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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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R.O.KArmyInspectionSystemDevelopment

forfocusingefficiencyofnationaldefensemanagement

-EnhancingonInspectionsFunctionandRole,
PersonnelManagementandDutyTraining-

Kim,MyungLyul

MajorinDivisionofNationalDefence

Management

Dept.ofBusinessAdministration

GraduateSchoolofBusinessAdministration

HansungUniversity

Asscientifictechniqueadvances,theparadigm ofwarconductingmethod

haschanged completely.Thisbroughtthechangesofmilitary organization

management.ThereforeInspectorsarecalledforanew InspectionActivities

paradigm,whichisbeing expertshaving bothadeepworkknowledgeand

penetratinginsights.

Thispurposeofmystudyleadsthedeveloping directionoftheR.O.K

ArmyInspectionSystem byanalysingandcomparingwithR.O.K Navy,Air

Force and U.S Army Inspection System,which is focused on Inspections

FunctionandRole,PersonnelManagementandDutyTraining.

Thispaperconsistsoffivechapters:

Chapter1,asan introduction,explainsthepurpose,category and the

methodsofthis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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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2,asageneralinvestigationoftheInspectionSystem,explainsthe

Inspections conceptand function,developing process ofthe R.O.K Army

InspectionSystem andtherelationshipofcommanderandInspectorsofthe

R.O.KArmy,Navy,AirForceandU.SArmy.

InChapter3,IexplainthedifferencesbetweentheInspectionsFunctionand

Role,PersonnelManagementandDutyTrainingofInspectorsbyanalysingand

comparingwithR.O.KArmyandNavy,AirForce,U.SArmyInspectionSystem.

Andonthebasisofthesedifferences,Ipresentcurrentstatusandproblemsof

R.O.K Army Inspection System focused on Inspections function and Role,

PersonnelmanagementandDutyTrainingofInspectors.

InChapter4,IpresentthedevelopingschemesofR.O.K ArmyInspection

System forenhancingefficiencyofnationaldefensemanagement.Inthischapter,

IsuggestanenhancingschemeofInspectionsfunctionandRole,animproving

schemeofPersonnelManagementandDutyTrainingofInspectors.

Chapter5ismyconclusion.Iwanttoemphasizethreethings.

First,inordertoenhanceInspectionsfunctionandRole,weneedinspection

activitiesbasedonspecialknowledgeandoriginality,securingindependenceto

guarantee inspection activities,executing role ofInspectors coinciding with

wartimemission,fixingconceptofInspectorsduringJointOperations.Andwe

alsoneedtoinstallandoperateofInformationManagementSystem forsupport

inspectionactivities.Second,inordertoimprovePersonnelManagementofInspectors,

weneedtoimprovetheselectionandassignmentmanagementofInspectors.

Andthird,inordertoimproveDutyTrainingofInspectors,weneedtoestablish

building ofspecialInspectorGeneralSchooland improve newly appointed

InspectorsDutyTrainingandperiodicsustainmenttraining.Andwealsoneedto

increasetrainingopportunityofInspectorsintheinsideandoutsideofthecountry.

Throughthispaper,werecognizedthecurrentstatusandproblemsofthe

R.O.K Army Inspection System focused on Inspections function and Role,

PersonnelmanagementandDutyTrainingofInspectors.Andwealsopresented

developing schemestotheabove.Fortheimprovementanddevelopment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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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pectorGeneral,we hope thatpresenting these developing schemes are

investigatedandappliedposi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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